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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농촌지도사업 관련 법령 및 조례 현황

1. 농촌진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

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 2.>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

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나.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다.농축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

사ㆍ연구
    라.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ㆍ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마.농업ㆍ농촌 생활환경, 문화의 보존 및 여성 농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바.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사.농기계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아.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

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나.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다.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라.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마.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바.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사.그 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

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나.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다.농업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라.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
    나.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
    다.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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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도,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나.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농업기술센터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1. 1. 1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촌진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촌진흥사업 

제1절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농촌진흥사업별 중점 추진전략
  3. 농촌진흥사업의 기반 조성과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

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

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26.>

  ⑥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0. 5. 26.>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
  4.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⑦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제6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①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에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사업의 평가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연구개발사업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개정 2024. 1. 2.>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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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제8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연구개
발기관 소속 임직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터 제
34조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1. 2.]

제9조(현장 수요조사) 농촌진흥청장은 현장에 필요한 농업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
여 현장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3. 24.>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연구수행에 관한 사항
  3. 연구 인력의 양성ㆍ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
와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
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
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책 건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
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을 통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에 대하여 납부를 요청하여
야 한다. 다만, 농업인단체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3. 27., 2024. 1. 2.>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대상,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신설 2015. 3. 27., 2024. 1. 2.>

  ③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하는 경우 특허 등록 전이라도 그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
단할 때에는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하여 특허 등록 전까지 이를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
화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3. 27., 2025. 10. 1.>

제14조(북한 농업 연구개발사업 등) 농촌진흥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남ㆍ북한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절 농촌지도사업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농업과학기술을 전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
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개발기술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
다.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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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을 촉진하
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제4절 교육훈련사업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
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 2024. 1.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4호가목의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4. 1. 2.>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ㆍ개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
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절 국제협력사업 

제22조(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
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외국 등과의 협력)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
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 상대국에 협력 상대국과 공동으로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4. 1. 2.>

  ③ 농촌진흥청장은 다수 국가와의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국
가들과 협의하여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의 추진방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 2.>

제24조(농업기술 연수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
여 해당 국가의 농업 관련자에 대하여 농업기술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농업 관련자를 선발
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제6절 농촌진흥사업 지원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
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농촌진흥사업 연구ㆍ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자
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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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농촌진흥사업 협조)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에 필요
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학술교류 활동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이 농촌진흥사업과 관련된 국내
외 연구자, 대학,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다양한 학술 교류와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29조(시상)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30조(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동사업(이하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
관련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기업, 농업인에게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 
제31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①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

원을 둔다.
  ② 삭제
  ③ 농촌진흥청장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④ 제3항에 따라 마련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제도의 수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 2.>

제32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
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장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제33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

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
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 8. 20., 2021. 11. 30., 2024. 1. 2.>
  1.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
  2.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3.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4.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6.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7. 농식품 벤처ㆍ창업 활성화 지원
  8.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ㆍ사업 지원
  9.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

업
  10.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4조(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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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사업자단체
  5. 농업ㆍ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진흥원은 제33조제1항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

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진흥원
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ㆍ수익
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진흥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을 지도ㆍ
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33조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위탁한 사업이나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와 직접 관
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ㆍ집행 및 예산편성ㆍ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은 제33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하

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3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19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 등에 관한 농촌진흥청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
우 수탁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9878호, 2024. 1.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
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
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2항에 따라 맺은 협약은 제7조제2항의 개
정규정에 따른 협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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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40호, 2025. 12. 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①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연구개발에 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 분야 기후변화의 적응과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

지 절감에 관한 연구

  2.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ㆍ마케팅, 농업 정보화 및 농업인 복지에 관한 연구

  3. 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기술 및 농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농업”

이라 한다) 관련 연구

  5. 농업 기초 과학기술 및 기초 농산물, 수출 유망 작목(作目)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새로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농업 등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지원

  2.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 생활 안전 관련 기술 지원

  3.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4.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 개발을 위한 지원

  5. 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6. 첨단기술의 확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기반의 조성 및 지원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새로운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규 농업인 등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2. 도시 등 농촌 외 지역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관련 교육훈련

  3. 농업기계의 수리ㆍ정비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새로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기술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국제협력사업 추진

  2. 농업기술 분야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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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
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중 연구개발사업 분야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방향

  2. 농촌진흥사업의 분야별 세부계획 및 투자계획

  3.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4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 9. 23., 2025. 12. 23.>

  1. 당연직위원: 농촌진흥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직

위에 있는 사람 4명

  2. 민간위원: 농업, 농촌 및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

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공동연구사업의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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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연구사업계획에는 공동연구사업 또는 공동연구과제의 내용 및 그 밖에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및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다.<개정 2024. 3. 26.>

제6조(공동연구사업 협약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 등에 관하여는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다.<개정 2024. 3. 26.>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및 그 정산

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개정 2024. 3. 26.>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그 기본지침을 기준으로 심의ㆍ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지침을 수립하면 각 소속 기관의 장 및 법 제3조에 따른 지방

농촌진흥기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지방농촌진

흥기구를 말하며,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에 대한 
납부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다.<개정 2024. 3. 26.>

  ②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이하 이 항에서 “성과”라 한다)의 실

시 등에 대한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9. 23., 2024. 3. 26.>

  1.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출 진흥이나 수입 대체 등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하여 성과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3.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중소기업 지원ㆍ육성 등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성과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5.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히 성과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제목개정 2024. 3. 26.]

제9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
(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로서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법 제
13조제3항에 따라 산업화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화하려는 자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
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3. 26.]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과 관련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5. 9. 23., 
2024. 3. 26.>

제11조(시범사업의 요건) 법 제16조에 따른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개발 성과를 농업현장에 조기에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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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3. 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농업인 등이 제안한 농업기술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시범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농업기술일 것

제12조 삭제

제13조(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공공단체는 법 제27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 중 교육훈련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교육훈련 교재 편찬

  3. 교육훈련시설과 기자재 및 실습포장(實習圃場)의 공동이용

  4. 교육훈련 강사 지원

  5. 교육훈련 이수자의 사후관리

  6.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제14조(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활용) ① 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퇴직한 연구직ㆍ지도
직 공무원 활용제도(이하 “활용제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용분야 및 업무

  2. 활용인원 및 자격

  3. 채용방식 및 절차

  4. 채용인원에 대한 복무ㆍ관리

  5. 그 밖에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활용제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활용제도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

이 정한다.[전문개정 2024. 3. 26.]

제15조 삭제<2024. 3. 26.>

제16조 삭제<2024. 3. 26.>

제17조 삭제<2024. 3. 26.>

제18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제품, 기술 등과 관련한 시험ㆍ분석ㆍ평가 사업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여 긴급하게 보급하려는 종자ㆍ종묘의 증식ㆍ보급 사업

제19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및 지원)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비 또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려는 자는 출연 또는 지원 금액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
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20조(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 기관)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②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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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농업회사법인

  3. 농업ㆍ식품 관련 「상법」상의 회사

제21조(진흥원의 수익사업) ① 진흥원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

산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사용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

월 전까지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4조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양여, 대부, 

사용ㆍ수익 허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는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진흥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계약 상대방 선정 및 기술료 결정ㆍ
감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4. 3. 26.>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의 사용에 따른 계약 체결(계약 상대방 선정 및 기술료 결정ㆍ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그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진흥원이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의 1000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흥

원에 지급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을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관련 기관

  2.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인,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교육 운영과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35940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농촌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
2항에 따라 구성된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는 같은 영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5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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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약칭: 4에이치법)
[시행 2020.5.12] [법률 제16993호, 2020.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11.>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을 것

제5조(경비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②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
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제목개정 2020. 2. 11.]

제6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검사 등) 농촌진흥청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제9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주관
단체의 동의 없이 주관단체가 정한 수용품 및 표지를 제작·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사용한 자

부  칙 <제8758호, 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993호, 2020.2.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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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물방역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10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

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2. 4.,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眞菌)ㆍ점균(粘菌)ㆍ세균(細菌)ㆍ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식물검역대상물품”이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 병해충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흙(이하 “흙”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규제병해충”이란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

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을 말한다.
  5. “검역병해충”이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으로서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
    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發生豫察)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6. “규제비검역병해충”이란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에 대하여 경제적

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
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7의2.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 중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목재가구ㆍ폐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8. “분포조사”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가. 병해충의 분포지역에 대한 조사활동
    나. 병해충의 발생밀도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활동
  9. “역학조사”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을 위한 활동
    나. 병해충의 유입경로 규명을 위한 활동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ㆍ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종전 제3조는 제7조의2로 이동 <2011. 7. 14.>]
제3조의2(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을 예방하

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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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발생 현황, 방제 상황 등에 대하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력을 요청받은 지방자
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0. 24.]

[제4조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1. 7. 14.>]
[제5조는 제7조의4로 이동 <2011. 7. 24.>]

제2장 검역

제1절 통칙
제6조(병해충위험분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

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
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이하 “병해충위험분석”이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수입 중이거나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
하거나 보관하는 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붙어있는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수송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7조의2(식물검역관) ① 이 법에 따른 검역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식물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식물
검역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인 식물검역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
는 식물검역관의 업무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제3조에서 이동 <2011. 7. 14.>]
[제목개정 2011. 7. 14.]
제7조의3(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① 식물검역관은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ㆍ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
제 대상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 발견되면 그 식물검역대상물품ㆍ토지
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 2016. 12. 2.>

  1.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장소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 중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수입항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내에 있

는 검역장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독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③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선

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화물 목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6. 12. 2.>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3항에 따른 출입, 화물 목록의 확인 및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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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1. 7. 14., 2016. 12. 2.>
  ⑤ 식물검역관이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1. 7. 14.>

[제4조에서 이동 <2011. 7. 14.>]
[제목개정 2011. 7. 14.]
제7조의4(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의 예방ㆍ진단ㆍ소독방법 등을 포

함하는 종합적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5조에서 이동 <2011. 7. 14.>]

제2절 수입검역
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①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ㆍ전송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
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2.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첨부ㆍ전송된 검역증명서 내용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6. 12. 2.]

제9조(수입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이하 
“수입항”이라 한다)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한다.<개정 2013. 3. 23.>

제10조(수입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
입하지 못한다.<개정 2013. 3. 23.>

  1.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
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단순 경유는 제외한다)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한다.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ㆍ포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 2011. 7. 25., 2013. 3. 23., 2016. 12.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할 장소(이하 “관리장소”라 한다)를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가.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로서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

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
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3. 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 중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飛散)ㆍ전파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포장ㆍ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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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이하 “포장ㆍ가공장소”라 한다)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금지품 중 제2항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방법, 수입 후

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누구든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된 금지품을 해당 관리장소 또는 포장

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 12. 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

거나 반출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
  1.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허가의 제한
  ⑥ 식물검역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

한 자에 대하여 금지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지품으로 인한 병해충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소독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

  ⑦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6항에 따른 폐기방법 등은 위반행위의 정도, 금지품의 유
형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12. 2.> [제목개정 2016. 12. 2.]

제11조(수입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
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등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제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하여는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 대상 국가 
및 대상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의 식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
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항ㆍ제6
항 및 제8항에 따라 검역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7. 14., 2016. 12.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수송 기준을 준수하여 운송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착지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
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1. 7. 14., 2016. 12. 2.>

  1.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하거나 해상 또는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2.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3.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4. 식물검역대상물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서류에 의한 검역 대상으로 고시한 식물검역대상물품

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③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

운송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병해충의 위험성 및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보세운송된 도착지에서 검역을 할 수 있다.<신설 2011. 7. 14.>

  ④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해당 검역장소에 소유자가 없거나(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반입된 경우(식물검역대
상물품이 반입된 이후 소유자가 없게 되거나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6. 12. 2.>

  ⑤ 식물검역관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해당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

  ⑥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관(通關)에 앞서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안에 들어가서 그 식물검역
대상물품을 검역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 2016. 12. 2.>

  ⑦ 통관 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
되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16. 12. 2.>

  ⑧ 식물검역관은 제7항에 따른 우체국장 또는 탁송업자의 통지를 받으면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
을 검역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14.,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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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제8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 7. 14., 2016. 12. 2.>

[제목개정 2011. 7. 14.]

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①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물품의 지지ㆍ보호 또는 운반에 
이용되는 목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
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12. 2.>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에 따른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소독처리를 한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에 따른 마크(이하 “소독처리마크”라 한다)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한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는지

와 그 목재포장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

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소독 또는 폐기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목재포장재가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에게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절차, 검사방법 및 폐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14.]

제12조의3(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국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수입하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역 결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
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
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 절차ㆍ방법, 소독ㆍ폐기 방법 등 필요한 사
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12조의4(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등)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식
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한 자에게 제12조에 따른 검역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식물검역신고”라 한
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식물검역신고를 대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식물검역
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3.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식물검역신고를 대행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2. 2.]

제13조(격리재배 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씨앗ㆍ묘목ㆍ알뿌리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제12조에 
따른 검역으로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
(이하 “격리재배대상식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이하 “격리재배지”라 한다)에서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 2023. 10. 24.>

  ②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묘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목에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부착
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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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부착된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6. 12. 2.>

  ④ 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의 검역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 [제목개정 2011. 7. 14.]

제14조(검역장소의 지정 등) ①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검역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검역장소”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11. 7. 14., 2016. 
12. 2.>

  ②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역에 필요한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③ 검역장소의 지정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④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검역장소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⑤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독ㆍ폐기 명령을 받은 식물검역
대상물품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신설 2011. 7. 14.>

  ⑥ 「관세법」 제173조에 따른 세관검사장은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1. 7. 14.>
[제목개정 2011. 7. 14.]

제15조(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장소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역장소 기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식물등의 수입량 감소나 그 밖의 사유로 검역장소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4.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한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유로 검역장소의 지정이 취소되면 그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검역장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그 검역장소에 대하여는 지정
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검역장소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1. 7. 14.>

  ④ 삭제<2024. 1. 23.>
  ⑤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1. 7. 14.]

제15조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식물의 검역 과정
에서 바이러스검사, 세균검사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 병
해충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 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인력 등의 지
정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사업무
를 계속하려는 전문검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
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매년 검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전문검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이나 조사를 하려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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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신설 2024. 
1. 23.>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
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4. 1. 23.>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ㆍ갱신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절차, 전
문검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업무의 범위 및 검사 업무 수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 23.> [본조신설 2016. 12. 2.]

제15조의3(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준 경우
  4.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5조의2제8항에 따른 검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

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16조(검역 결과 처분) ①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14., 2016. 12. 2.>

  1. 제8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식물등
  2. 제9조를 위반하여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금지품.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된 것은 제외한다.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금지품
  5.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수입된 식물등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7. 제12조제9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②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

리인에게 회수(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식물(유통 중인 것을 포함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격
리재배시설이 파손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우의 식물은 제외한다.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꼬리표가 부착되지 아니하였거나 꼬리표 부착 방법을 위반한 식물. 다만, 식
물검역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정정ㆍ보완한 경우의 식물은 제외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또는 제13조제1항 따른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 2016. 12.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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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 우편ㆍ탁송ㆍ이사물품 또는 휴대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나. 소량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

1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⑤ 식물검역관이 제4항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을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독 또는 폐기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한다.<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1. 7. 14.]

제17조(검역합격증명서) ① 식물검역관은 제12조에 따른 검역 결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소독처리되
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합격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역합격증명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14.>

  ② 제1항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제목개정 2011. 7. 14.]

제17조의2(검역합격의 취소 등) 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검역대상물품(유통 중인 것을 포함한다)에 대
하여는 그 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자에게 폐기하거나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14.]

제18조(검역의 방법 등) 제7조의3, 제12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검사ㆍ검역의 방
법, 검사ㆍ검역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검역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제목개정 2011. 7. 14.]

제19조(국외 생산지검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
물검역관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소속된 직원을 수출국에 보내 수입할 식물
등에 대한 검역(이하 “국외 생산지검역”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1. 수출국이 그 국가의 식물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그 국가에서 수출 전에 검역을 하여 줄 것을 요청
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외 생산지검역의 방법이나 그 밖에 국외 생산지검역에 필요한 사항은 제18조에 따른 검역 방

법 등을 준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③ 국외 생산지검역의 결과가 표시된 검역합격증명서가 첨부된 식물등에 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7. 14., 2016. 12. 2.>
[제목개정 2011. 7. 14.]

제19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① 외국으로부터 컨테이
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자 또는 선사, 관세사, 보세사, 창고업자, 운송업
자, 식물검역대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통
관, 운송, 보관 등 취급ㆍ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
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식물검역관은 신속히 현장 확인 및 정밀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정밀검사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

이 퍼지지 않도록 그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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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3절 국내 지역 경유 검역
제20조(국내 지역 경유 승인) ① 국내 지역을 경유하기 위한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수입항 간

에만 운송할 수 있다.
  ②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으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신청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였고 운송차량의 외부에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
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신청인에게 국내지역경유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 신청과 국내지역경유승인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21조(경유기간)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한다)은 그 국내지역경유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이하 “경유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되어야 한다. 다만,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22조(사고발생 신고)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재해나 차량사고 
등으로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경유를 승인한 식물검역기관의 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23조(사고 조사 및 조치)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은 식물
검역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발생 원인과 그로 인하여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관할 지역 밖인 경
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
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확산방지 및 박멸을 위한 긴급 병해충 방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경유물품의 유출금지)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도착 신고)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경유물품이 경유 목
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착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26조(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식물검역관은 경유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될 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제27조(소독ㆍ폐기 등 처분명령) ①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경유물품을 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1. 경유물품이 경유기간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유출한 경우
  4. 제26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경유물품을 소독하거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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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소유자나 대리인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

는 경우
  ③ 식물검역관이 제2항에 따라 경유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그 소

유자나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
  ④ 제3항에 따른 소독 또는 폐기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27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① 외국
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
유자나 그 대리인은 해당 물품의 취급ㆍ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
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식물검역관은 신속히 현장 확인 및 정밀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정밀검사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

이 퍼지지 않도록 그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
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4절 수출검역
제28조(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①식물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식물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

족하는지에 관하여 식물검역관에게 검역을 받아야 하며, 그 검역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수출하지 못
한다. 다만, 수입국이 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식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7. 14., 2016. 12. 2.>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그 식물등에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

[제목개정 2011. 7. 14.]

제28조의2(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식물등이 아닌 물품(제2항에 따른 검역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② 식물검역관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수출하는 자 또는 운송인 등이 요청하
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등 운송수단(그 운송수단에 싣는 컨테이너
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증
명서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14.]

제28조의3(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등) ① 수출하는 물품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려
는 자는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있는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는 제40조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에 등록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 
또는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한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이하 “목재포장
재 소독업자”라 한다)가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목재
포장재를 소독처리한 후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목재포장재 소독업자가 아닌 자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물검역관은 수출하는 물품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증명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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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28조의4(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국내 식물을 수출할 때 수입국 
검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검역단지를 국가별ㆍ식물별 등으로 지정하여 단
지별로 재배지 검사 및 검역 관리를 하는 등 수입국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검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검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29조(검역장소)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검역은 식물검역기관이나 검역장소 
또는 운송수단이 위치한 장소에서 한다. 다만, 검역을 받으려는 자가 검역대상 식물등의 재배지 등
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식물검역관이 그 장소가 검역의 효율성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적
합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배지 등에서 검역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 2016. 12. 2.>

[제목개정 2011. 7. 14.]

제29조의2(국제식물검역인증원) ① 식물의 검역과 관련한 국제협약 및 국가 간 약정에 따라 제28조
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
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인증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그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인증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8. 12. 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인증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⑥ 인증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신

설 2018. 12. 31.>
  ⑦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8. 12. 31.>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 생산지검역의 지원
  2.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3. 제2호에 따른 선박이 출항하는 항구 또는 그 인근지역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4. 제2호에 따른 검역과 관련된 수출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이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

구
  6. 그 밖에 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⑧ 제5항에 따른 검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원에 식물검사원(植物檢査員)을 둘 수 있

다.<신설 2016. 12. 2., 2018. 12. 31.>
  ⑨ 제6항에 따른 식물검사원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다.<신설 2016. 12. 2., 2018. 12. 31.>
  ⑩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 2018. 12. 31.>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⑫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12. 2., 2018. 12. 31.> [본조신설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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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국내검역
제30조(국내검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발

생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식물등에 대하여 검역을 하고, 그 식물등
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등을 명하거나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의 대상 식물,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식물을 재배하는 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
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0., 2023. 10. 24.>

  1.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
  2.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3.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물을 재배하는 자의 성명, 재배 장소 또는 발견 장소
  2. 신고대상 식물의 품종 및 수량
  3. 병해충명(신고자가 추정하는 병해충명을 포함한다)
  4. 발견 연월일(식물이 고사한 경우 고사한 연월일을 포함한다)
  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 그 밖에 식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병해충 발생 상황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하며, 신고받은 병해충이나 식물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정밀검사를 의
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의뢰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그 정밀검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
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30조의3(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0조의2
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정밀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검사능
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사 업무
를 계속하려는 정밀검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밀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
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밀검사기관은 매년 검사 대상, 검사 방법,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한 
검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정밀검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이나 
조사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밀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
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의 지정ㆍ갱신 및 변경승인 절차, 정밀검사기관이 수행
할 수 있는 검사 업무의 범위 및 검사 업무 수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제30조의4(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0조의3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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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지정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4.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3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0조의3제8항에 따른 검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기관의 지정을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정밀검사

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정밀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

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제3장 방제
제31조(방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
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
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병해충 방제 
등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가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1. 7. 14., 2011. 11. 14.,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때에는 방제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1. 방제를 할 지역 및 일시
  2.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내용
  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의2(식물방제관) ① 이 법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지원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개정 2013. 3. 23., 
2016. 12. 2.>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1. 7. 14.]

[종전 제31조의2는 제31조의6으로 이동 <2011. 7. 14.>]

제31조의3(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① 식물방제관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식물방제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
창고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2항에 따른 출입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물방제관이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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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4(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 및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병해충(「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
별자치도에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둔
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ㆍ도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은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4., 2025. 1. 31.>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 시ㆍ군ㆍ구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시행일: 2026. 2. 1.] 제31조의4

제31조의5(분포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포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분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3. 23.>

  ③ 분포조사의 실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14.]

제31조의6(역학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방법, 조사반의 구성, 그 밖에 역학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2. 4.]

[제31조의2에서 이동 <2011. 7. 14.>]

제31조의7(병해충위험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32조(방제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지침(이하 “방제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
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방제기본지침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역에 알
맞은 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제기본지침 및 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제기본지침
    가. 방제의 기본방향
    나.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다. 방제의 추진 요령 및 방제예산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2. 방제계획
    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방제의 기본 방향
    나. 방제 대상 지역 및 일시
    다.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라.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하게 방

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지사는 긴급방제계획의 내용과 시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부록 | Ⅰ. 농촌지도사업 관련 법령 및 조례 현황    1119

2011. 7. 14., 2013. 3. 23.>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①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
기관의 장은 병해충 중 그 분포가 국지적이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널리 퍼짐으로써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하여는 그 병해충의 번식, 기상 및 농ㆍ
임산물의 생육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여 그 정보를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14., 
2024. 1. 23.>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 관련 대학ㆍ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
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 2024. 1.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조사ㆍ방제 및 환경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8. 12. 3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별 조사지역, 조사방법 및 예찰조사원의 자격, 위촉방법, 경비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제33조의2(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3조제1
항에 따른 조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찰조사기관을 지정하
여 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조사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조사 업무를 
계속하려는 예찰조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예찰조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조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
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예찰조사기관은 분기별로 예찰 일시, 예찰 지역, 예찰 방법, 예찰 결과 
등을 포함한 조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예찰조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이나 
조사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예찰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
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예찰조사기관의 지정ㆍ갱신 및 변경승인 절차, 예찰조사기관이 수행
할 수 있는 조사 업무의 범위 및 조사 업무 수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제33조의3(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3조의2에 
따라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조사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4.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3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3조의2제8항에 따른 조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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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지정을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예찰조사

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예찰조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

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제33조의4(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이하 “식물재배자”라 한다)

  2. 식물재배자의 관리하에 그의 재배지에서 농작업을 하는 자(이하 “농작업자”라 한다)
  ② 식물재배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약제 살포 시기 및 약
제명의 기록, 재배지 출입기록, 묘목ㆍ종자의 거래기록 등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제2항에 따른 기록을 
열람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23.]

제33조의5(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 피
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병해충 예방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병해충 예찰 및 신고 방법
  2. 작업도구 소독 방법
  3. 병해충 방제기술
  4. 종자 관리 방법
  5. 출입자 관리 방법
  ② 식물재배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병해충의 발생 또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식물재배자는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도구 소독, 예방약제 살포, 

건전묘목 구입, 병해충 발견의 신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식물재배자는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 
준수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이행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23.]

제34조(보고의무)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1조
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4. 1. 23.>

제35조(공동 방제) ①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다음 각 호의 자 등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면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제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공동 방제를 할 수 있
다.<개정 2011. 7. 14., 2015. 6. 22.>

  1. 시ㆍ군ㆍ자치구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3. 「농약관리법」에 따른 방제업자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공동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1. 7. 14.>

제36조(방제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1.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한 그 식물 재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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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금지 명령
  2.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

등의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3.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소독ㆍ폐기 등 조치명령
  4.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농기구, 운반용구 등의 물품이나 창고 등 

시설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ㆍ사용제한 등 조치명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에게 제1항제3호에 준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등을 조
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 2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소유자 및 대
리인이 없는 식물등(소유자 및 대리인을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 및 대리인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
는 식물등을 포함한다)에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등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4. 1. 23.> [제목개정 2016. 12. 2.]

제37조(비용 부담) 시ㆍ도지사가 제35조에 따라 공동 방제를 한 경우 그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방제의 실시로 수익자에게 현저
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1. 7. 25.>

제37조의2(발굴의 금지) 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물등을 폐기하기 위하여 그 식물등을 매몰하
는 경우 그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는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병해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매몰된 식물등에 붙어 있는 병해충
의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와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14.]

제38조(손실보상) ①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 2011. 11. 14., 2016. 12. 2., 2018. 12. 31., 2024. 1. 23.>

  1.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5 또는 제31조의6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재배지의 식물등 전체를 폐기한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일한 재배지에서 동일한 병해충(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
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만 해당한다)이 다시 발생하여 같은 항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동일한 병해충의 재발생 방지에 필
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나 보상받을 물건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8조의2(생계안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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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의 지원 대상자,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제39조(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제
(藥劑)를 확보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그 약제를 확보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제 계획에 따라 방제를 할 지방자치단체나 농업인등 또는 「농약관리법」
에 따른 방제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확보한 약제를 양여(讓與)하거나 방제에 필요한 약제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4장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
제40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 ① 수출 또는 수입되는 목재 및 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붙어있

는 병해충을 열을 이용하여 구제하는 업(이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라 한다)는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처리를 하고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④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는 열처리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1. 7. 14., 2013. 3. 23.>

  ⑤ 그 밖에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제40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
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14. 3. 18., 2015. 2. 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4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0조의2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본조신설 2011. 7. 14.]

제40조의3(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가 제40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1.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0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자에게 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1. 7. 14.]

제41조(등록취소 등) 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제40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
건에 맞지 아니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
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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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열처리의 기준 및 마크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0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4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0조의2제5호에 해당하

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삭제<2024. 1. 23.>

제5장 보칙
제42조(명예 식물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물 검역 질서를 확립하고 병해충 방제를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단체 및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 식물감
시원으로 위촉하여 식물 검역 질서와 병해충 방제에 대한 감시ㆍ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명예 식물감시원에게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위촉 방법, 임무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내용과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제목개정 2011. 7. 14.]

제43조(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식물검역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
  2. 제10조제6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3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또는 제30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4. 제16조에 따른 소독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사용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처리를 하거
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검역을 받은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에서 유입된 중요한 병해충의 발생 사실을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2. 2.]

제44조(책임 면제) 식물검역관이 제7조의3제2항, 제10조제6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
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명령하거나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한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의 손실, 
품질 손상, 약해(藥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1. 7. 14., 2016. 12. 2.>

제45조(시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식물의 검사시설ㆍ소독시설 또는 폐기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45조의2(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
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고, 사후적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수입검역, 위험분석, 예찰ㆍ방제,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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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요청의 방법,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45조의3(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의 취소
  3.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역장소 지정의 취소
  4.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합격의 취소
  6.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7.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취소
  8.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의 취소
[본조신설 2024. 1. 23.]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인증원에 위
탁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제목개정 2011. 7. 14.]

제6장 벌칙
제4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 해당 위반ㆍ유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한 자 [본조신설 2016. 12. 2.]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개정 2011. 7. 14., 2015. 2. 3., 2016. 12. 2.>

  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8조를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하고 식물등을 수입한 자 또는 검역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그 증명서가 위조ㆍ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3. 제9조를 위반하여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자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자(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4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
  4의3. 제10조제6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에 따른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판매 목적
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7.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의2. 삭제<2016. 12. 2.>
  8.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운송한 자
  9. 제22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제4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과 반출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하여 격리재배대상식물을 격리재배지 밖으로 반출한 자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독ㆍ폐기 명령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기관의 승인을 받

지 아니하고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한 자 [본조신설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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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 7. 14., 2016. 12. 2., 2025. 3. 18.>

  1.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 등의 장소 출입 또는 시험

용 재료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한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3의2.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3의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의4.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준 자
  3의5.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자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3조제2항에 따른 긴급 병해충 방제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6조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7조제2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역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

에 합격하여 수출한 자
  8의2.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3항 또는 제28조의3제5항에 따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

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을 알
고도 사용한 자

  8의3.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위조ㆍ
변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사용한 자

  8의4. 제2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하지 아니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
크 표시를 한 자

  8의5.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목재포장재 소독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
리마크 표시를 한 자

  8의6.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를 발굴한 자
  9.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0. 제41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6. 12. 2.>

  1.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1의2.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같은 조 제2항에 따

른 출입ㆍ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분포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1. 7. 14.]

제48조의3(미수범) 제47조제4호의2ㆍ제6호, 제48조제8호 및 같은 조 제8호의2부터 제8호의5까지의 미
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6. 12. 2.]

제49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2, 
제47조,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2. 2.>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2, 제47조,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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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2. 2.>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세운송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자(격리재배대상식물을 격리재배지 밖으로 반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하거나 훼손한 자

  3. 제30조에 따른 검역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이나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2019. 12. 10.>

  1. 제7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
관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9조의2 및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발견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물의 재배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 12. 

2., 2024. 1. 23., 2025. 3. 18.>
  1. 제7조의3제3항 또는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자
  1의2.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목록의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3.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자
  3의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유자가 없거나(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유자가 수취

를 거부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장소에 반입된 경우(식물검역대상물품이 반입된 이후 소유자가 
없게 되거나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식물검역기관의 장
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의3.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탁송품에 식물검역
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4의2.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자
  4의3.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

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4.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

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5. 제3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

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6.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7. 제3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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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법률 제20810호,  2025.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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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

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
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
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
람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6. “보험료”란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7. “보험금”이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농어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
다.

  8.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9.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
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3조(보험사업의 관장) ① 이 법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 중 농업
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
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보험사업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
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
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는 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가 심의하고, 어
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
정책심의회가 심의한다.

  1. 보험사업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험금의 종류 및 보장범위에 관한 사항
  3. 보험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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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6조(피보험자) ① 보험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려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제7조(보험사업자) ①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자로서 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
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방법서
  2. 보험약관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다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①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이를 농어업작
업안전재해로 인정한다.

  1. 농어업작업 관련 사고
    가.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농어업작업이나 그에 따르는 행위(농어업작업을 준비 또는 마무

리하거나 농어업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농어업작업과 관련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

고
    다. 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
    가.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농어업작업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

지 아니한다.
  1. 농어업작업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
  2.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

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③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험금의 종류) ①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
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해ㆍ질병 치료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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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휴업급여금
  3. 장해급여금
  4. 간병급여금
  5. 유족급여금
  6. 장례비
  7. 직업재활급여금
  8. 행방불명급여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
  ② 상해ㆍ질병 치료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에 그 의료비 중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
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일
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③ 휴업급여금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농어업작업에 종사하지 못하
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④ 장해급여금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
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간병급여금은 제2항에 따라 상해ㆍ질병 치료급여금을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
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⑥ 유족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⑦ 장례비는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
에게 지급한다.

  ⑧ 직업재활급여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1. 제4항에 따라 장해급여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재활훈련에 드는 비용
  2. 제4항에 따라 장해급여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농어업작업에 복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농어업작업

을 계속하기 위한 재활훈련에 드는 비용 및 농어업작업 적응을 위한 훈련비
  ⑨ 행방불명급여금은 피보험자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에서 어업작업을 하던 중 난

파 등의 사고로 1개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지급한
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지급액의 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험료율의 산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
결한 보험사업자는 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9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액 등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 모집) ①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2.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의2(같은 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정에 따라 공제를 모집할 수 있는 자로서 수협중앙회 회장이나 수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 모집에 필요한 보험 안내 자료를 작성하
는 요령과 보험 모집 중 해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보험사업
자가 수협중앙회인 경우 같은 조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95조의2, 제97조, 제98조, 「금융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
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모집 
등 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보험사업의 회계 구분)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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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장 보험사업 및 예방사업의 지원
제14조(보험사업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2. 보험 상품의 연구ㆍ보급
  3.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5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
의 운영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
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수집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
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7조에 따른 보험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
치단체의 장 및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계자료 수집ㆍ관리 및 제2항의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
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보험사업에 관한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보험금수급전용계좌) ① 보험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
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
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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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수급권의 보호) 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폐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③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4장 보칙
제18조(분쟁 조정) 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①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
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제127조의2, 제127조의3, 제128조, 
제128조의2, 제128조의3,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제1항, 제136조, 제162조, 제176조 및 
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라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사업자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3조(벌칙) ①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금품 등을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
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
95조를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간부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
는 청산인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를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
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보험사업자 외의 자가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

나 거짓된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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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각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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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농업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

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7조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
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
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도시농업협의회) 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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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제12조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20조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다.<개정 2016. 12. 2., 2017. 7. 26., 2025. 10. 1.>
  1. 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

청 소속의 공무원 각 1명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①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한다.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ㆍ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주택ㆍ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도시농업: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ㆍ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

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4. 농장형ㆍ공원형 도시농업: 제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제17조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도

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

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

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
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

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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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
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의2(도시농업관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을 

취득하였을 것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② 도시농업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신청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도시농업관리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제12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에 관한 수요조사
  2.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도시농업 관련 연구성과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교류 및 협력
  4.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

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도시농업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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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

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공영도시농
업농장 개설승인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이하 “개설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미리 개설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폐쇄하려면 폐쇄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개설승인
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지역 토지의 매수ㆍ교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도시농업

농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계약에 따라 인접 토지를 예산의 범위
에서 매수하거나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나 교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 매수 또는 교환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16조(공영도시농업농장 토지의 임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도

시농업인에게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받은 도시농업인은 그 토지를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

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임대의 요건과 기간 및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은 위치와 면적,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교류 및 협력 시책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

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
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실습ㆍ체험 활동이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박람회 등의 개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생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영도시농업농장, 민영도시농업농장 등의 임대 정보 및 임차 신청
  2.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ㆍ농자재 등의 제공ㆍ교환ㆍ폐기ㆍ회수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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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및 신청
  3의2. 도시농업관리사에 관한 정보
  4. 도시농업 관련 기술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이하 “관리ㆍ처리 기준”
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관리ㆍ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인이 관리ㆍ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

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도시농업의 날) ① 국가는 국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

기 위하여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

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1조의3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2.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도시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한 사람
  2.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
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환경

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19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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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농업의 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
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시지역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과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
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농업의 실태조사
  2. 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농업협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의 유형별 현황
  2.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현황
  3. 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 현황
  4.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현황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

는 조사가 필요할 때 한다.

제7조의2(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
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이란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
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이란 도시농업 관련 법령, 농업기술, 
지도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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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도시농업관리사의 배치)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이
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훈련시설
  2.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훈련시설
  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훈련시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8조의2(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신청의 접수와 자격증 교부 업무
  2.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업무

제8조의3 삭제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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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7.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7호, 2025. 7.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농업의 유형별 세부 분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
1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을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주택활용형: 주택ㆍ공동주택 내부텃밭(텃밭이란 농작물 경작ㆍ재배 또는 수목ㆍ화초를 재배하는 공간

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ㆍ공동주택 외부텃밭, 주택ㆍ공동주택 인접텃밭 및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

축물의 난간, 옥상 등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형: 농장형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말텃밭 및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고층건물 내부텃밭, 고층건물 외부텃밭, 고층건물 인접텃밭 및 고층건물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4. 농장형ㆍ공원형: 법 제14조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이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라 한다)이나 법 제

17조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이하 “민영도시농업농장”이라 한다)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농업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5. 학교교육형: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텃밭 및 기타 학교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전문개정 2017. 9. 22.]

제3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도시농업 지도ㆍ교수 및 운영 요원의 보유현황

  2. 도시농업 교육 및 실습 시설의 보유현황

  3. 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4. 도시농업 정보제공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계획

  5. 수강료 책정계획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

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9. 2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정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
농업지원센터가 법 제10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삭제 <2017. 1. 2.>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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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도ㆍ교수 및 행정 요원의 보유현황

  2.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운영계획

  4. 수강료 책정계획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9. 2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

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
인력 양성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삭제 <2017. 1. 2.>

제6조의2(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내용)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 내용은 별표2 제3호다목1)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의 교육내용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9. 22.]

제6조의3(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교부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이하 “농정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8.>

  1. 삭제 <2024. 12. 18.>

  2. 영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 전문과정 이수증 1부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여권용사진 3.5㎝×4.5㎝. 이하 같다) 1장

  ② 농정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격발급 승인을 신

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법 제11조

의2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발급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8.>

  ④ 농정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자격발급이 승인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

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2.>

  1.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

  2. 기재사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진 1장

  ⑥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

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농정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개정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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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농정원장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신청을 위해 접수된 제출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및 법 제11조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22.]

제7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6., 2017. 9. 22.>

  1. 도시지역의 가구가 5가구 이상 참여할 것

  2. 텃밭, 곤충사육 및 양봉의 운영규모 기준이 별표 3에  적합할 것

  3. 도시농업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4.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 곤충사육 또는 양봉의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도시농업공동체 등

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하는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 출입ㆍ안전에 관한 기준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규율에 관한 사항

  2. 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관리계획서: 인력ㆍ시설의 배치 및 운영 프로그램의 개설 등 공영도시농업농장

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농업농장 내 부속시

설의 설치 현황, 텃밭 구획, 임대절차 및 임대대상자 선정방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7. 24.]

제9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하려는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에 관한 임대 신청 및 임대 요건,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요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가 있을 것

  2. 임대요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임대기간: 1년으로 하되, 재임대 가능

  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것 외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의 임대 신청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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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 등) ① 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2.>

  1. 민영도시농업농장의 텃밭은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灌水用)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등록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등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민

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3.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2017년 1월 1일

  4. 제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 1. 6.]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7호,  2025.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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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6. 21.] [법률 제19491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
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

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

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 2.>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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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1. 2.>

  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

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제7조(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
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치유농업 연구개발ㆍ보급 등 

제8조(연구개발ㆍ보급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ㆍ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2.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개발과 그 효과 검증 연구

  3.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연구

  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

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ㆍ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창업지원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
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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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및 양성 등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① 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
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3. 6. 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면 치유농업사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치유농업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치유농업사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농업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5.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
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0.>

  1. 지방농촌진흥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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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교육의 내용 등 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치유농업서비스 이용 기반 조성 <신설 2023. 6. 20.>

제15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치유농
업시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6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

고 인정하면 인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

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20.]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6. 20.>]

제16조(인증의 취소 등) 농촌진흥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3. 6. 20.]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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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칙 <개정 2023. 6. 20.>

제17조(청문)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6. 20.>]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재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6. 20.>]

       제7장 벌칙 <개정 2023. 6. 20.>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제17조에서 이동 <2023. 6. 20.>]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6.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6. 20.>

  [제18조에서 이동 <2023. 6. 20.>]

    부칙  <제19884호, 2024. 1.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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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4587호, 2024. 6.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유농업사의 업무) 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2.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 및 경영

  3.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

  4. 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

  5. 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관리

  ② 치유농업사는 1급 치유농업사와 2급 치유농업사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한다.

  1. 1급 치유농업사: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2. 2급 치유농업사: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업무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법」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와 평가

  2. 해당 연도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추진방향과 목표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

나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했을 경우

  2.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진방법을 변경했을 경우

  3.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을 경우

  4.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했을 경우

제5조(연구개발ㆍ보급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ㆍ보급 등(이하 “연구개발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농업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연
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치유농업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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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2. 치유농업시설의 조성 및 개선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인력과의 협력사업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등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은 1급 치유농업사와 2급 치유농업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치유농업사의 자격등급에 따른 응
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개정 2024. 6. 20.>

  1. 제1차시험: 선택형 시험

  2. 제2차시험: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

  ③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4. 6. 20.>

  ⑤ 농촌진흥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6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제11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⑥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신설 2024. 6. 2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6. 20.>

제7조(치유농업사의 배치)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그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한다)의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제8조(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
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치유농업사양성
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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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해 별표 3의2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 및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6. 20.]

제1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위
생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
다. <개정 2024. 6. 20.>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

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 2. 22., 2024. 6. 20.>

  1. 법 제9조에 따른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의 지원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3. 법 제15조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유효기간 갱신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촌진흥청장(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결격사유 확인 및 치유농업사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
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20.]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24. 6. 20.>

    부칙  <제34587호, 2024.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치유
농업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제1차시
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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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7호, 2024. 11.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농업시설의 조성 및 운영 현황

  2. 치유농업서비스의 제공 현황

  3. 치유농업서비스의 이용자 현황

  4. 치유농업 관련 종사자 현황

  5.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

기 직전 연도에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

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안전ㆍ위생교육)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이하 “안전ㆍ위생교육”이라 한다)의 내용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2. 화재안전과 관련된 예방조치 및 대응요령

  3.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안전ㆍ위생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2.>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

용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은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ㆍ위생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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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치유농업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

흥청장에게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진(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

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치유농업사양
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별
표 3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6. 19.>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

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

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교육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심사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
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에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

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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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우

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및 

별표 3에 따른 인증 표시를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발

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6. 19.]

제9조(인증 유효기간의 갱신) ①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
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에 영 제10조
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업기술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 유효기간 갱

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인증 유효기간 갱신을 하지 않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

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

4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6. 19.]

제10조(인증 표시 및 사용)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인증 표시는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표시하거나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홍보 등

에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19.]

제11조(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또는 유효기간 갱신 수수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
증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인증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고
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인증 신청 
또는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19.]

    부칙  <제687호, 2024.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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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시행 2020.1.29] [대통령령 제30368호, 2020.1.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학계·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3.> [전문개정 2013.9.3.]

제1조의2(농업단체의 범위) 이 영에서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민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 관련 산업계·학계·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농업산·학협동"이

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전문개정 2013.9.3.]
제2조(설치)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특별

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
치된 특별자치시·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시·군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3.9.3.]

제3조 삭제 <2008.10.20.>
제4조 삭제 <2008.10.20.>
제5조(도 심의회의 구성) ① 도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 도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도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도 또는 해당 도에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에 있는 국공립 농학계열 대학의 학장 중에서 도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
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도 교육위원회 및 도 농업기술원 소속의 국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
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도 농업기술원의 경우에는 2명)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각 1명
  3.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4.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제2항제3호·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9.3.]
제6조(도 심의회의 기능) 도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2. 13., 2020. 1. 29.>
  1. 도에서 추진하는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이하 "농촌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학계, 산업계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ㆍ군 심의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는 제외한다. 이하 제6조의3제

2항에서 같다)에서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도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 9. 3.]
제6조의2(시·군 심의회의 구성) ① 시·군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시·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

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제2호의 위원이 없는 시·군의 경우에는 5명 이내)
   가. 해당 지역에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 연고가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나. 해당 지역에 있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원
   다. 시·군의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라. 시·군의 농업 연구·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도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

역산림조합의 조합장 각 1명
  4. 제3호 외의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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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부위원장과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 1. 29.>
  [전문개정 2013. 9. 3.]
제6조의3(시ㆍ군 심의회의 기능) ① 시ㆍ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 29.>
  1.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1조의2 각 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

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시ㆍ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시ㆍ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도 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9. 3.]

제7조(위원장 등) ① 각급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
개정 2013.9.3.]

제8조(회의) ① 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

정 2013.9.3.]
제9조(전문위원회) ① 각급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해당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3.9.3.]
제10조(회의록) ① 각급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9.3.]
제11조(협조) ① 각급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

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후속조치에 관계된 기관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9.3.]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각급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몇 명을 두되, 위원장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

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3.9.3.]
제13조(수당과 여비) ① 각급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9.3.]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급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급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9.3.]

부  칙 <제30368호, 2020.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군 심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6조의

2제2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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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

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

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

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

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

는 해당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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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ㆍ군수에 대

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

괄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

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하

여야 한다.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

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

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없이 총액으로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내용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포함한다)

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개정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2020. 3. 31., 2025. 10. 1.>

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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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만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

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11조(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해당 관할구역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

액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28., 2025. 10. 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시한 의

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 28., 2025. 10. 1.>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

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

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해당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금인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4., 2017. 7. 26., 2025. 10. 1.>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

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

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

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

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

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

업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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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5., 2025. 10. 1.>

제15조의2(보조금관리위원회)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0.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타당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ㆍ운영과 보조사업의 정비에 관한 사

항

  4.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정보보안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개정 2011. 7. 25.>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

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

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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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

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

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ㆍ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

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

여 운용할 수 있다.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

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

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개

정 2025. 10. 1.>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

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

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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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 7. 25.>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

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

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

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

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

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0., 2016. 

1. 28., 2017. 1. 4., 2025. 10. 1.>

  ② 중앙관서의 장(제38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6조

의3 및 제26조의4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

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ㆍ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

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한다.<신설 2017. 1. 4., 2025. 10. 1.>

  ③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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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확

인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

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의 수급 이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5.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6.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7.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

공받아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

의8까지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5.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나.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바.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

인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

라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관련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 및 중복ㆍ부정 수급 



부록 | Ⅰ. 농촌지도사업 관련 법령 및 조례 현황    1165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

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보유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보

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금융기관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

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

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명의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서면은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

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

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

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①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자는 그 정보를 보유한 날부터 5년

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②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한 자는 자격 검증 등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

공ㆍ누설하는 행위

  3.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ㆍ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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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의 범위에서 사용하여

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대책을 포

함한 보호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기획예산처장관이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

의 제공 요청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 본다.<개정 2025. 

10. 1.>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

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개정 2025. 10. 1.>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ㆍ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2. 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에 보조금을 예탁(預託)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되는 보조금의 범위, 구체적인 예

탁 방법, 예탁된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 8. 17., 2025. 10. 1.>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3.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

체계



부록 | Ⅰ. 농촌지도사업 관련 법령 및 조례 현황    1167

  5. 「영유아보육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산시스템

  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7. 「아이돌봄 지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

  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9.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② 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다만,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26조의9 삭제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

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

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 내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보공시, 시정명령 및 보

조금 삭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

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

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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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

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

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

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

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간접보조

사업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등 그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정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

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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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

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

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

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

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

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

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

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6. 15., 2025. 1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

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

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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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

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

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

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

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

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라 한다)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

체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예산처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

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

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수행 대상 배제 및 수급 제한 기간

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7. 1. 4., 2021. 6. 15., 2025. 10. 1.>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ㆍ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

금ㆍ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

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

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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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

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

다.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

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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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2.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

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

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

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

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

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

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

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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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

는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

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

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ㆍ교환ㆍ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

간이 지난 경우

제36조(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

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

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

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

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

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2.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에 보조금부

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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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

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이의신청 특례)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

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

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

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

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

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대국민 이용 지원)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에

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취약계층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사용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사용 지원 대책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3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7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재정정보

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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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42조(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
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
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
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

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

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 
단서,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6조의6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의7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의2제3항, 제
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39조의3제1항부터 제3
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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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79호, 2024. 11. 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ㆍ부담
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
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 경우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
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
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
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
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
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

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4. 그 밖에 존속기간의 설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조사업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평가단은 평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보조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추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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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보조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민간위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

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
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의2 삭제

제8조(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
인 경우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
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성, 보조사업 예산을 통합 집행하는 경우
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 범위, 구체적인 집행 방법 및 절차 등은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
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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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
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제10조의3(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0조의4(보조금관리정보) 법 제26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조금을 교부, 집행 및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유사ㆍ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는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에 관한 사항

제10조의5(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각각 별표 4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
관의 장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
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과 같은 
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제10조의6(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
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
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보조사업자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내용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신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7(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조금 중복ㆍ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법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법 제35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법 제36조의2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제10조의8(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① 법 제26조의7제5항 전단에서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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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6조의7제5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교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예탁기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계좌에 예탁(預託)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예탁에 대하
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1.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보조금통합관
리망을 통하여 예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
자세금계산서

  2.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
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금 전용카드의 거래승인내역

  3. 그 밖에 보조금의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예탁기관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요청한 보조사업자등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
다.

  ⑤ 예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대신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반납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
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보조사업 또
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
내에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10제1항제5호에 따
른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의10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

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

해서는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00
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
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3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

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하
의 범위에서 삭감

  2. 6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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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3. 12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

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
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
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가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
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
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다.

제12조의3(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인
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정 절차 및 감사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방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 기한을 연장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적은 서류에 해당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 그 보조금을 반환하기 곤란한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원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 원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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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
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
한다.

  1. 신규사업
  2.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

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적 성격의 경
비는 제외한다),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2.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3.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기준
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 기준은 별
표 6과 같다.

  ③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
행 대상 배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 또는 같
은 조 제3항에 따른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하 이 조에서 “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이라 한
다)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해야 한
다.

  1. 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의 성명ㆍ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법
인명ㆍ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
보해야 한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이 제한된 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이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자ㆍ계약업체등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통보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
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수
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1.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
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반환명령의 구체적 사유



1182     2026년도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3.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반환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
한 수급 등을 이유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
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
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
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
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
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
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

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구체적
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

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정하는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반환을 명하는 경
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담
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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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
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
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
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제17조(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의 교부ㆍ지급 제한
  8.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17조의2(명단 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
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 내용
  3.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4. 그 밖에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

라 한다)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게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려는 경우 공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에 공표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3항에서 “공표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의3(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차관(차관이 없는 중앙관서는 해당 중앙관서의 부기관장을 말한
다)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명 이내
  2. 보조사업에 대한 전문적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5명 이내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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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한다.
  ⑥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

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

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
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해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
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다.

  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
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
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관서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
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이를 이용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3조의3에 따른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35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무
  8. 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부칙  <제34979호, 2024.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기준보조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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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시행 2025. 1. 2.]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85호, 2024. 12. 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
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
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정당보조금,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

력 지원, 남북협력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국가재정법」 별

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3.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보조금을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

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4. ‘내역사업’이란 세부사업의 하위단위로서 보조금법 제12조에 따른 예산의 통지, 보조금의 교부신

청, 집행, 정산 등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단위를 말한다.

  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보조금시스템’이라한다)’이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6.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

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별도 계정’이란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

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

  8.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

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9. ‘보조사업비 카드’란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제제3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전용카드를 말한다.

  10. ‘정산’이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증’이란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검증기관’이란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검증하

는 감사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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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탁기관’이란 「보조금법 시행령」제10조의8에 따라 보조금을 하위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에게 재교부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업무를 위탁 및 예탁 받은 기관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을 

말한다.

  14. ‘업무대행자’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전담기관이나 상위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 사용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
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조사업의 연장평가

  2. 보조금시스템 구축 및 운영, 통합관리지침 마련

  3.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4.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5.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 평가, 점검 등을 위한 조치

  ③ 중앙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

  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3.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4.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5. 그 밖에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

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⑤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

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

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 중앙관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등「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보조금 예산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② 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별표2 내지 별표4에 따른다.

  ③ 내역사업 중 하단계의 내역사업을 신설, 변경, 삭제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금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

업비, 출연금, 출자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수행자를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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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 (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내역사업별
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
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

된 금액 및 내역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즉

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금관리위원회(‘보조금법 제15조의2 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조금법」제15조의2의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하
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정부위원은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주요 중앙관서의 1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식ㆍ경험ㆍ성별을 고려하여 12

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시민단체 대표

  5.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6.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

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공무원인 정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
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보조사업 선정(‘보조금법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관련)

제9조(보조사업 선정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사전절차 이행 여부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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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 중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제10조(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적격성 심사의 심사대상, 심사절차, 심사방법, 등 심사기준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수행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최종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 한다.

  ⑤ 각 부처는 적격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 「보조금법」제15조 및 부
칙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보조금법 시행령」제6조에 따르며 구체적인 평가
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과 평가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연장평가 결과를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 

및 기타 재정운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중앙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
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해당부처 홈페이지에 30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보조사업자 선정(‘보조금법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관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

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중앙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
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

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

여야 하며, 해당 부처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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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사업수행ㆍ보조사업 관련 계약 등에 대한 안내 및 유의사항

  7.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다

만,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모 접수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

다.

제14조의2(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① 중앙관서의 장 및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사업자 선정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사후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

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중복수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보조금수령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교, 안보 등 국가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복수급 검토에서 제외된 내역사업 및 동 내역사업의 모든 하

위 상세내역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시 제외되도록 보조금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수급자격 확인ㆍ점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ㆍ점
검할 수 있다.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수급자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가 하위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 확인ㆍ점검하는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필요한 정보를 당해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

야 한다.

제15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모외방식(이하, 
"지정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 중앙관서의 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과 예산ㆍ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

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

의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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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다.

  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내지 제3항을 준용한

다.

제16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
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

    가.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

에 위반한 경우

    라.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통해 수행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중앙관

서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에게 교부신청시 보조사업별 계좌정보를 포함하여 교부신청 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
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

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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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

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는「보조금법」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예

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관련)

제18조(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 ①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
정하며, 이때 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는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는 보

조금시스템에 전자적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용 및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사용 내역의 증빙자료가 보조금시스템에 중복 

또는 누락하여 제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1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

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9조의2(보조사업비카드 부수수익의 배분 등) 예탁기관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캐시백 등 
부수수익을 보조사업 재원별 비율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수수익은 예탁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제20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
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

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

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 ①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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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

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 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20조의3(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따른다.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
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

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수행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⑦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금액 기준에 관하여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가 계약을 부

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절차를 우회하지 않도록 감독하여 계약 절차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와의 거래 등 계약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부정한 

사용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⑨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입찰공고의 시기(제35조)

  2. 입찰공고의 내용(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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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 ①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21조제2항 각호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

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보조사업

의 특성상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2호는 민
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
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

유산 관련공사

  2.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ㆍ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

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

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
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

업인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

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이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

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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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4조(예산절감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
한 경우에는「보조금법」제31조제4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제1항제4호의 소액은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
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

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

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
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

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

26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ㆍ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산정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⑤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⑦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

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보조금법」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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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다.

  ⑧ 제1항, 제5항과 제7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6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

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한도에 일할을 적용한 비율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④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

침」 중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8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보조금법」제27조제

2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달

리 정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ㆍ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

  2. 그 밖에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이 지침에 따른 검증이 곤란한 경우

제29조(검증기관의 책임) 중앙관서의 장은 검증기관의 정산결과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 「보조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각 호
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ㆍ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

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1

년간 제한

제30조(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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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②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3제2항의 회계연도가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보

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다.

  ③ 「보조금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을 교부한 모든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자료보관)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
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
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4.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5.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내역사업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또

한,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

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

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

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보조금시스템에 그 결과를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 중앙관서의 장은 제32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
단을 구성ㆍ운영하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점검실적은 연1회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3조의2(보조금관리정보의 목적 외 이용) ① 「보조금법」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
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관

리정보의 제공을 승인할 수 있다.

  1. 이용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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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용자료범위의 적정성

  3.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4.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5. 이용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26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

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④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운영ㆍ관리하는 보조금관리정보 중 중앙관서가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권한

을 갖는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한다.

      제7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관련)

제41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33조의2 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
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3조제2항과 「보

조금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을 중앙관서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

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

어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제5

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2조(과오납의 환급)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3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
령자가 「보조금법」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

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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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

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
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

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

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보조금법」제39조의2와「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

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있어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해당 중앙관서에서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45조(부정수급 점검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매년 상반기의 점검 
결과는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하반기의 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에 입력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당해연도의 점검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안전
부장관에게도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2. 「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3. 「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4.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5.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6. 「보조금법」제3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액이 기한 내 반환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수 및 금

액

  7. 기타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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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사항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

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

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

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와 제5항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의 등록 결과가 다른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조

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등록한 모니터링 점검 결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

의결과, 감사 및 수사결과, 소송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8장 보조사업 사후관리(‘보조금법 제6장 보칙’ 관련)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 「보조
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
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
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단,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

금법 시행령」제15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사 등으로 하여금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ㆍ점검 후 보조금시

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때,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제1항에 

따라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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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하 내구성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

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

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제35조와 「보조
금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②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르

며 「보조금법 시행령」제16조제2호의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
다.

  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등이「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보조금법」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

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

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각 중앙관서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분기별로 심의한다.

제9장 기타

제5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
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26호, 2024.12.26.>

제1조 (시행일) 이 공고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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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보조사업 총괄표

Ⅰ. 보조사업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2. 비공모 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Ⅱ. 세부 사업계획 

□ 사업명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등)

   ○ 지원예산: (예산금액)

   ○ 지원내용: (정률/정액, 자부담, 지원기간 등 기재)

○ 지원대상: (민간/지자체 지원 구분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재)

○ 사업일정: (공모일 경우, 공모기간, 선정일자, 사업기간) 

○ 사업담당: (보조사업 담당자 연락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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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예시)

수신: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OO%

 ㅇ 사업내용: 

□ 예 산 과 목: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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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그 밖에 보조사
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ㅇㅇㅇㅇㅇ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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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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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

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

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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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앙관서의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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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이메일 수신여부  

[ ]동의     [ ] 미동의

SMS 수신여부

[ ]동의     [ ] 미동의

업무

대행기관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임대상사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 사항

1.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합니다.

2.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3. 업무대행기관은 해당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대상사업에 대한 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4. 위임업무 수행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업무대행기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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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아래 동의 사항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작성하십시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확인 
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 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5년

선택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보조금 시스템 업무처리를 위한 추가 정보 제공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한국재정정보원)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5년

보조사업 관리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보조금 사업 관리 5년

금융결제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 계좌이체
목적 

달성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고지 사항

처리 근거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민등록번호

보조금수령자의 자격검증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무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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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시행 2024. 10. 22.]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7호, 2024. 10.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하기 위한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적보고서"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 또

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수행목표 및 성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하며, 정
산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정산보고서"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말한다.

  3. "보조사업비"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포함되는 보조사업 또는 간
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말하며, "보조사업비"는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및 지방
자치단체부담금과 자기부담금의 합계액을 지칭하는 "총보조사업비"와 총보조사업비에서 간접보조
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순보조사업비"로 구분한다.

  4. "보조비목"이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구성항목으로 인건비,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
행경비, 연구개발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이전, 출연금,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출자금, 상환지출, 전출금, 반환금 등 기타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5. "보조세목"이란 별표 1에 분류된 보조비목의 세부항목을 말한다.
  6. "자기부담금"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국가재정법」 별

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8. "검증기관"이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9.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

용한다.
제4조(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산정기준)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보조

비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보조사업비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③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

치단체 등 이전, 기타이전, 출연금,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예탁금, 지분취득비, 출자금, 정산금, 상환지출, 전출금, 반환금 등의 보조비목으로 
구분하며 별표1과 같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⑤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보조비목은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 및 지
방자치단체 예산 편성ㆍ집행지침 등을 준용하여 계상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한 규
정이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적용하던 규정을 말한다.

  ⑥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설치물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 제작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계상하여야 하며, 별도의 항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
이 제작할 경우 일괄적으로 적절한 보조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⑦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무기기 및 집기 등은 임차비로 계상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자산 비목으로 계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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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수행계획을 반영한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
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이 
아닌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 보조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보조사업비카드 발급받기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3.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
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4. 보조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5.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6. 보조사업비의 변경 및 이월 등 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7.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8.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최종보고서 인쇄비, 검증수수료

를 제외한다)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9.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10. 비상근 또는 명예직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11.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제6조(보조사업비의 변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

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 보조사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변경 내역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2. 보조비목 간의 전용
제7조(수익금 관리 및 반환 기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

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금은 수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실적보고서의 작성) ①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
한 실적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일반현황
  2. 보조사업의 개요
  3. 해당 보조사업의 목표
  4. 사업수행 실적
  5. 목표 달성 여부 및 달성ㆍ미달성ㆍ초과 달성의 원인 분석
  ②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정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일반현황
  2. 보조사업의 개요
  3.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4.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③ 실적보고서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며, 정산보고서 양식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④ 제1항의 실적보고서와 제2항의 정산보고서에는 보조사업비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

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정산보고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총괄명세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각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신속한 보조금 정산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순보조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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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우선 제출하여 정산을 완료한 후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고 보
조사업자는 하위 보조사업자의 정산이 완료된 후에 이를 총괄하여 "총보조사업비" 기준의 실적보
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반영하
여 구체화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

자에게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중앙
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경우 검증보고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보조사업자가 공동으로 보조사업을 수행(컨소시엄 형태)하는 경우에는 주관 보조사업자가 
총괄하여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4-227호, 2024.10.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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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시행 2024. 10. 22.]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8호, 2024. 10.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실
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검증기관이 검증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검증기관이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고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증기관"이란 이 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

용한다.

제4조(검증기관의 의무 등) ①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
기준」을 따른다.

  ③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와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
을 가지고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제5조(검증기관의 선정원칙)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집행업무 관련자 등
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으로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증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
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제6조(검증기관의 업무제한) 검증기관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
조사업자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
  3.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4.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5. 그 밖에 보조사업비 검증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제7조(검증기관의 윤리기준 준수) 검증기관은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적 적격성을 갖추어야 하며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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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검증업무의 범위 등) ①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와 이와 관련된 서류를 근거로 수행한다.

  ②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보조사업비 집행과정에 관한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 중앙관서
의 장과 보조사업자에게 수정방안 및 개선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증업무의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를 위하여 중앙
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폐지의 승인을 받은 후 또
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 기한(실적 보고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
개월) 내에 검증업무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검증업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계획의 수립) ① 검증기관은 검증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의 검증업무를 계획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

업의 현황,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와 보조금수령자와의 관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
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승인내역,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제3자에 의한 업무수행) 다른 검증기관 또는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업무를 이용할 경우 검
증기관은 이러한 업무가 검증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제12조(검증증거의 문서화 및 보관) ① 검증기관은 검증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거에 
관한 사항과 이 규정에 의하여 검증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문서화(이하 본 조
에서는 ‘검증조서’라 한다)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이 직접 작성한 검증조서는 검증기관이 5년간 보관하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보조사
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요구하기 전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 ① 검증기관에 의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이해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
  3.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대한 이해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
  6.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계약거래에 있어 계약절차 및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
  7.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
  8.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집행 기준에 위배되는 

금액의 확인
  9.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

여야 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수익금의 정확성 확인
  10.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발생이자의 정확성 확인
  1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한 불인정금액의 산출
  12. 보조사업비의 일부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되거나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이월금액 또는 미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13.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② 검증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외에 필요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은 보조사업별 또는 간접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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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된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여비 등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제14조(검증보고서일) ① 검증기관은 검증업무가 종료된 일자(이하 "검증보고서일"이라 한다)를 검
증보고서에 기재한다.

  ② 검증보고서일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에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다.

제15조(검증보고서의 보고방법) ① 검증기관은 확보한 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검증보고서에 명
확하게 표명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확보한 정보에 의거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
서 작성지침」에 위배된 경우 불인정금액을 보조비목별로 산출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해당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이월액, 수익금반환액, 보조금반환액 등을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에서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제16조(검증보고서의 보고사항) ①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
다.

  1. 제목
  2. 수신인(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도입문단(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

에 대한 구분 설명)
  4. 범위문단(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
  5. 결론문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보조금반환

액 명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7. 검증보고서일
  8.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
  ② 검증보고서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③ 검증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가 첨부될 수 있다.

제17조(검증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
조제2항 및 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적 보고 기한(실적 보
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검증보고서가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등 검증보고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검증보고서는 제1
항의 실적 보고 기한에서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4-228호, 2024.10.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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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시행 2024. 10. 22.]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9호, 2024. 10.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

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의10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
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
다.

제3조(정보공시 사항)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내역
  3.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7.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8.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명세서(개인정보를 비식별정보로 변환)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내역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

금, 지자체부담금(시도, 시군구), 자기부담금 등 재원별 합계액을 말하고, 지출내역은 해당 보조사
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 1에 따른 ‘보조비목ㆍ보조세
목별 합계액’을 말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전체 사업의 재무상
태표, 손익계산서를 말하고, 결산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전체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한 총괄표(계정과목별 합계액)를 말한다.

제4조(정보공시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정보공시 사항을 국고보조금통합
관리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제3조제5호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연도는 사업이 종료되어 제3조의 각 호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회계연도를 말한다.
         

제2장 불성실공시
제5조(정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2항의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시불이행: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 공시하는 경우
  2. 허위공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 등 외부기관으

로부터 적발된 경우
제6조(제재조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

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시정명령은 중앙관서의 장이 허위공시를 인지한 시점 및 공시가 지연된 시점부터 2개
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시정명령 도달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보아 2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차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에 1회 불응한 경우 10%이내 삭감
  2. 시정명령에 2회 불응한 경우 20%이내 삭감
  3.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50%이내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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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타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29호, 2024.10.18.>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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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시행 2025. 2. 21.]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32호, 2025. 2.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이란 농식품사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식품사업자금"이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 운용ㆍ관리하

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재정을 말한다. 농식품사업자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가."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ㆍ지급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나."융자금"이란 특정 대상이나 부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 가능

한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이하 취급기관에 따라 ‘대여금’, ‘대출금’ 등으로 칭한다.

    다."이차보전금"이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운용함에 있

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라."기타자금"이란 보전금, 출자금 등에 해당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3. "총괄부서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ㆍ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ㆍ광역시

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군 등"이라 한다)의 

과단위로서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조

정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4. "사업부서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 등의 과단위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사업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5. "사업시행기관의 장"이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 등, 농

업협동조합(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이하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장(개별 지침 등에 명시된 사업주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

다.

  6. "사업대상자"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의 장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자조ㆍ협동을 목적으로 결성

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및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농협

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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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

을 포함한다) 및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마.그 밖의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자

  7.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등은 「보조금법」 제2조에 따른다.

  8. "사업지원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

업에 관하여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을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9. "사업자금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기관(직제상 과장과 같은 급의 담당

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

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10. "사업자금관리자"란 농식품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

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외의 기관을 말한다.

  11. "공모(公募)"란 사업시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안내(공고)하고, 농식품사업

자금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자격검증, 사업성검토 등을 통하여 농식품사

업자금을 지원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말한다.

  12. "보조금통합관리망"이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보조

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13. "예탁교부"란 사업시행기관이 교부하고자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한국재정정보원의 별

도계좌(가상계좌)로 교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14. "정보취약계층"이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통신제품 등

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사업대상자로서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15. "사업평가"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하고,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며, 환류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직접 집행 운용ㆍ관리하거나 감
독 권한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세부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58조제2항

에 따른 자부담금 우선집행, 제58조제4항에 따른 대출 실행, 제67조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제69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대여금 반납, 제70조에 따른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 반납, 

제79조에 따른 지원 제한 등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분류 및 공개) ①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인ㆍ단
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

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의 직근 상급자가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

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공모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시행지침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침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홈페이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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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x), 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활용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농
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서식(별표 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를 반영)에 따
라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5일까지 농림축산
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작성
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지침안을 제6조제1항에 따른 농림

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확정하고, 30일 이

내 출판물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사업시행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 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필요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

로 갈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중 제6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

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재정사업관리위원회
제6조(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훈령 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 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3.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식량정책실장 및 각 국장, 국장급 보좌기관(대변인, 감사관, 정

책기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청의 정책기획관

  2.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8조(심의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제6조제2항 각 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220     2026년도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가 긴급하거나 심의안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정책기획

관 또는 제7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
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기획관

이 된다.

  ④ 실무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

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⑥ 의결조건 및 의견청취 등은 제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2조(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실ㆍ국별로 전문가위윈회를 둔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다.

  1. 신규사업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대상자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는 경우,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40조부터 제42조의 규정에 따른다.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
다.

  ② 위원장은 각 국ㆍ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주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국ㆍ관 사업부서장

  2.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14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15조(전문가위원회 간사) 전문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의결조건 및 의견청취 등은 제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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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용
제24조(보조금통합관리망 운용원칙) ①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
신망두절, 천재지변 등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24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예산안 및 예산의 통지

  2. 제32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공모, 제34조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또는 사업등록)

  3.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의 결정

  4. 제58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5. 제59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검증

  6. 제60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등록 및 공개

  7.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에 따른 보조금 확정, 이월, 집행잔액 등 반납

  8. 제64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9. 제76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10. 제87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을 

위해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계좌의 온라인 뱅킹이 가능하도록 해당 금융기관의 인증서 등

을 발급받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

고자 하는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의 계좌에 예탁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에 직접 교부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접보조사업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3. 「보조금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4.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보전하여 지급하는 실적급 집행사업인 경우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6. 「보조금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7.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탁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인정한 사

업인 경우

  ④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예탁교부하는 사업대상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3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농업인, 농업법인 등 사업대상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자 교육지원,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업무지원, 

이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26조의6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보조금관리정보 등을 보

호해야 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 범위에서 사용해야 되며, 목

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예산편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안이 확정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9월15일까
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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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

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내역을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12월 31일까지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2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여 조기에 사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공모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공모방식으로 사업대상자를 선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고문을 등록ㆍ게
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일정

  6.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된 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농림사

업정보시스템(Agrix) 등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을 접수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그에 따

른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보조금법」 제26조의3에 따른 보조금

통합관리망의 자격검증 항목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제35조에 따른 사업신청서 검토, 제36조

에 따른 사업성검토, 제37조에 따른 신용조사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 또는 제

4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처야 한다. 심의결과는 선정위원회 명단,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 선정결과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통지시스템을 활

용하여 공지할 수 있다.

  ⑥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의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즉시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27조(정보취약계층의 보조금통합관리망 이용 지원)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9조
의3제2항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인정보유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부정등록, 부정집행 등으로 업무대행 지정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자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와 계약한 시공ㆍ납품업체

  ② 정보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관리 업무대행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업무대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동의서

를 사업시행기관의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자 지정등록, 사업등록 또는 변경, 교부결

정, 집행정보등록, 정산보고, 중요재산 등록, 정보공시 등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취약계층이 직접 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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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작성 및 제출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 및 이와 연계된 보조금 전용카드 개설

  3.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계약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된 거래처 자금 이체

  5.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

  6.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업무대행자가 개인정보유출,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부정등록, 부정집

행등록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시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또는 사업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집행)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교부요청을 하
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57조에 따른 계약 업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관

리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예탁계좌로 교부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

는 경우 반드시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 전용 카드, 기타 증빙자료 등 전

자증빙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지출구조는 기본적으로, 지출승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

접보조금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이체된 후 자부담과 합쳐져

서 거래업체로 총지출금액이 이체되는 3자 이체방식을 따른다.

  ⑤ 인건비 지급, 자부담 우선집행, 해외송금,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카드 지출 등

과 같이 제4항에 따른 3자 이체방식으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

금을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우선 이체 후 지출할 수 있다.

  ⑥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 없이 예탁계좌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

금을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이체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먼저 보조사

업 전용 계좌로 이체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에 반

드시 집행증빙서류를 등록하고 집행잔액 및 보조사업 전용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는 예탁계좌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내역사업내 모든 상위 보조 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

야 한다.

  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집행 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제29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정산보고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59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
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자치단체는 3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

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

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되어 있는 감사인에게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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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별도로 감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정산보고서의 검

증보고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그 보조사

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교부조건의 이행 여부, 사업추진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

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집행잔액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발생

한 이자를 산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만일 실적보고의 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

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의 확정 통지를 받은 경우 제63조에 따라 집행잔액, 불인정액, 이자, 사용 승인받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반납하여야 한다.

제30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사업관리 모니터링, 중요재산 등록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
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집행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으로부터 메시지를 통보받은 경
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 검토 또는 조치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60조에 따른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15일 이내 보조

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중요재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1개

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해 사후관리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6월, 12월) 현재액, 증감액 등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6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한 교부확정을 한 후, 

「보조금법」 제26조의10에 따른 정보공시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

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법」 제26조

의10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

  3. 정산보고서

  4.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7.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및 결산서

  ⑦ 제59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자는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감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시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자 관리)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8조제1항
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또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에 대한 환수를 명한 경우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을 하고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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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14항에 따른 명단공

표를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제88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계획수립 및 신청
제32조(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및 홍보)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
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이 심각하게 지연된 경우 사업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농식품지원사업 맞춤정보시스템 게시, 모바일 알림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홍보한 경우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시군 등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중 사업예정 연도의 자금지원계획

  2.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그 밖에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경우 홈페이지ㆍ게시판ㆍ반상회보 게시, 지역설명

회 개최, 사업안내책자 배부, 농식품지원사업 맞춤정보시스템 게시, 모바일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공모를 할 경우 사업 신청 시 최소 15일 이상 접

수기한을 두어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이 심각하게 지연된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개별통보 등으로 

충분히 알린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고 기간과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접수기간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다

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 및 접수기간을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33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읍ㆍ면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 농업
협동조합중앙회지부장,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장은 해당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인력을 농식품사업 정보안내요원으로 선발ㆍ지정하여 사업안내를 전담하도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식품사업정보안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 보조금통합관리망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3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 ①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통합 관리망을 통해 공모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
망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모 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사업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사업대상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예정지 관할 외의 기관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신청서

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신청서의 접수기관은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사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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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관의 장에게 제36조에 따른 사업성검토서, 제37조에 따른 신용조사서 및 제39조에 따른 신청

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⑥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농식품사업자금 중 대출금이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고

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출 신청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요청자

금(농식품사업자금과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자금 모두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 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고, 전자시스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제출 없이 시스

템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신청한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
다.

  1.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인 경우 해당 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ㆍ축ㆍ인삼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업협동조합장

  3. 임업과 관련된 사업은 산림조합장

  4. 사업시행지침에서 별도 정한 경우는 해당하는 기관의 장

  5. 제4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융자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

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6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

출신청자료

  2. 제1호 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의 경우, 대출취급기관에서 사업성공가능성,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제79조제7항에 따라 지원제한 기

간 중에 있는 자

  2. 삭제

  3.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

78조제4항 및 제79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78조제9항 및 

제1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⑦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경 등록 여부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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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결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한 농

업경영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제34조제7항에 따른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격검증,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

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 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ㆍ편중지원 방지

  2.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수혜이력, 제34조제7항에 따른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

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ㆍ편중지원 방지

  3.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

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

    나.제79조제7항 단서에 따른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

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

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 등

    다.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등 1년 단위 단기 운영자금

    라.산지유통활성화(원물구입, 운영자금 등) 관련 자금

    마.토양개량제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

    바.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 등

  ⑨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별표 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6조(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① 농업기술센터 등의 기관은 사업시행기관의 장 또는 제
34조제4항에 따른 접수기관으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
른 사업성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ㆍ면ㆍ동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직원과 합

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① 대출취급기관은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
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제35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사업신청서의 심사) 사업시행기관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결과
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치단체 등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유형별ㆍ발전단계별 지원방향 및 당해 자치단체 등의 주요 육

성품목(주산지)과의 적합성 여부

    가.농업경영체 유형별 지원방향 : 전업농(첨단ㆍ수출 등), 중소농(6차 산업화, 규모화ㆍ공동생산 

등), 영세ㆍ고령농(소득안정, 복지 등)

    나.농업경영체 발전단계별 지원방향 : 초기단계(교육ㆍ훈련, 기초 시설ㆍ장비의 보조지원 등), 성장

단계(규모화를 위한 융자ㆍ보조지원 등), 기업화 단계(첨단ㆍ수출농업 등 농산업 전문 기업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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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융자지원 등)

    다.주산지 여부 : 사업을 신청한 지원 대상 품목(분야)이 당해 시군 등의 주요 육성 대상(주산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자치단체 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4.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5. 자치단체 등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의 자체 지원계획

  6. 자치단체 등 전체계획과의 조화

  7.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8.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9.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자치단

체 등의 수시점검 또는 정기 합동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자의 현황

제39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제38조에 따른 사업신청서의 심사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6호까
지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다음 제7호의 경우에는 후순위를 부여할 수 있
다.

  1. 제73조에 따른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3. 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서 경영정보를 성실하

게 제공한 자

  4.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축산식품교육(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을 수료한 자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성실하게 등록 및 변경 

등록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자

  6. 농림축산관련 자조금 성실 납부자, 친환경 농업ㆍ축산 또는 GAP 인증농가, 동물복지형 및 깨끗한 

축산농장, 재해보험가입자, 생산자 단체 가입자, 계약재배사업 가입자,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자

  7. 가축질병 발생 농가, 인증제도 위반 농가,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축산법상 교육 미이수 농가, 가

축전염병 예방법상 방역ㆍ검역의무 미준수 농가 및 소독설비 미구비ㆍ소독 미실시 농가, 허용되

지 않은 농약사용 또는 과다사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등록 및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에서 정한 의

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자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사

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

에 포함하여 사업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2 (관외경작자 지원 등) ① 연접 또는 인근 시군에서 농지 등 사업장 소재지와 거주지 주
소를 달리하는 농업인(이하 ‘관외경작자’ )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농지 등 사업장 소재지 지
자체에서 지원하고, 2개 이상 시군에 농지 등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가 큰 지
자체에서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장은 사업특성과 지자체별 상황 등이 부득이한 경우에 관외경작자 

지원 제한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지원 제

한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된 내용을 사업지침에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이 지침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기본규정과 사업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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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농식품부 사업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
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외부전문가를 위원의 3분의 2 이상 

포함하되, 성별ㆍ지역별ㆍ직능별로 위원을 균형 있게 포함한다.

  1.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

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

였던 사람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기관이 자체심의기구를 운영하거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

를 운영할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안에 대하여 제2항에서 구성한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제8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 사업자 발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은 선정 심의결과에 대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 의무를 진다.

  ⑧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

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

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

의 결정을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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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의 공개)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선정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는 선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개별 심의결과를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한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보조

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장 예산편성
제43조(예산 및 기금 요구안 편성원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

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해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안편성지침이 통보되면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요구서에는 제95조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또는 「보조금

법」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총 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적격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3.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사업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 시 사업시행기관의 예산편

성요구에 따른 의견수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요구안 작성시 고려사항) ①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 시 각 사업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1. 융자사업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가.회임기간이 5년 이하 융자사업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방식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상 재정융자사업으로 운용하는 기금사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

    나.회임기간이 6년 이상 융자사업은 재정융자방식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

다.

  2.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은 지방재정력 지수(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배정기준)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사전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가.교육 및 컨설팅 지원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청년농육성정책팀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

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육 및 컨설팅 관련 보조사업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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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ICT 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 및 통계 관련사업의 경우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의 사전심의를 거

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R&D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과학기술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라.개별사업의 내역으로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농촌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홍보 관련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홍보담당관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바.그 밖에 전문적으로 사전 심의가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부내 담당부서 및 

외부기관의 사전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정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대상사업은 예산 요구 전에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5. 한시적 사업(일몰사업)은 원칙대로 폐지해야 한다. 단, 여건변화 등에 의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유사ㆍ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간 공

동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등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7. 실불용(집행잔액 제외)이 2년 연속된 사업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3개년 실

집행 수준으로 반영한다.

  8. 30억원 이상의 민간 시설사업은 총사업비의 1 이내에서 사업계획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비용을 반

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법」 제7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사업량과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4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신규사업의 제안) ① 자치단체의 장은 신규로 농림축산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자치단체의 장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

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과의 유사성

  3. 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여론

  4. 농업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제안한 신규사업

에 준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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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

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은 자치
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요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

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자치단체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 후 사업별 예산요구안

에 자치단체의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 등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 등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③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된 신규사업 중 보조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적격성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획

재정담당관은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결과 및 면제사업을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기

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전임자문관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46조에 따라 채택된 신규사업 중 사업을 완
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하 "전임자문관제"라 한다)

제48조(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
하여 해당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
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 사
업예정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9월 15일까지 사업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

예정 연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정부예산의 통지 등)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예정 연도의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 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
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0조에 따라 정부예산 확
정 통지를 받은 경우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
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
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 지
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2. 제1호에 따른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아 제38조에 따라 

사업신청서의 심사가 완료된 사업대상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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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52조(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확정 공지)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의 홈페이
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 지원대상
의 명단이 모두 확정되면 전체 명단을 사업별로 일괄하여 사업시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
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시군 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 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최근 3년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혜자 및 금액, 보조시설물 관

리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관리
제53조(농식품사업자금의 예산배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2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

자가 확정되면 사업시행기관의 농식품사업자금 소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지침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기관에서 소요되는 농식품사업자금에 대해 검토

한 후 기획재정담당관실 또는 기금관리자에게 분기별 예산배정을 요청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통합 관리망에 예

산배정계획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매월 농식품사업자금이 확보되면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농식품사업자금 지급(보조금은 교부, 융자

금은 대여)을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별도 계정)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별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보조사업 전용 계좌’라 한다)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사업1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사업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보조금통합관리

망에 등록하여 자부담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예탁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금액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보전하여 지급하는 실적급 집행사업인 경우

  3. 전년도 사고이월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4.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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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 또는 간접보

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조건을 붙이는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

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 신

청한 경우

  6. 사업시행지침서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7.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가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재배면적 등)의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중요재산에 대한 제77조제5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7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 제78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호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2.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3.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4.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벌칙

제57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
사업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부록 | Ⅰ. 농촌지도사업 관련 법령 및 조례 현황    1235

  ② 제1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

여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

유산 관련 공사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ㆍ감독(기획, 설

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2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수행하여야 한다.

  ⑥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

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시공ㆍ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ㆍ수

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시공ㆍ납품업체로 선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체 제재확인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⑧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ㆍ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ㆍ단

체와 계약 또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자치단체 또는 조달청에 계약을 위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3.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체결을 한 경

우

  4. 사업부서가 지역내 경쟁업체가 없는 등 합리적인 사유로 물품ㆍ용역의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⑨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⑩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금액 기준에 관하여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가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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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절차를 우회하지 않도록 감독하여 계약 절차가 실질적으

로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⑪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

돌방지법」 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한다)와의 거래 등 계약과 관련하여 보조금 부정

사용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 ① 사업대상자는 농식품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집행증빙자료 형태로 증빙하여야 한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민간보
조사업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통한 이체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

한 증빙자료.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는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와 연계된 보조사업 전용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때 

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는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57조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또는 정산금 요청관련 서류 일

체

  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공급자가 판매하는 품목이 적시된 자료 및 자필로 서명한 거래영수증.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 거

래자료. 다만, 이 경우 1천만원 이내의 농산물로 제한한다.

  6.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자의 자가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간 사업

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ㆍ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나.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

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7.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까지 비전자적 형태의 증빙자료가 보조금시스템에 

중복 또는 누락하여 제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점검하고 관리하

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

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

터 집행

  ③ 제69조제4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2항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금

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

재의 수량ㆍ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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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 사용,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노무비 증빙자료, 제58조제2

항에 따른 자부담금 우선집행원칙 등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이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

지 제8호서식으로 통보하여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별표 2의 표준단가에 해당하는 공종, 시설, 설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금의 

집행이 표준단가 내에서 집행되도록 사업계획수립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가 표준단가를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책임 하

에 철저한 검토ㆍ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시공사례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에 따른 입찰계약 및 제57조제3항에 따른 조달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

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

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농식품사업자금 실적보고 및 검증) ①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인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사업시
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지방자
치단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
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
조사업자인 농업경영체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

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정하는 서류란 계산서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

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3.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

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보조금법」 제27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

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한다)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

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제4항의 감사보고서를 갈음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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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

다.

  ⑦ 정산보고서 작성 및 검증,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 기준은 각각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별표 4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
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대국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별표 4에 따른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의 기산일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부동산은 준공일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부동산의 종물 및 기계ㆍ장비는 구입일로 한다. 다만 시행기관의 장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민간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별지 제9호서식)를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발부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를 

하고,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 부기등기를 한 등기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등록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부기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1조(농식품사업자금 확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제5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보조사업 또
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에 대해 법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정산보고서의 내
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 지출내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공사계약을 수반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경우 공사원가 중 국민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

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ㆍ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제 경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실적보고서의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

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만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실적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하여야 할 

농식품사업자금을 확정하고 사업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참

고하여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삭감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9조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보고서 및 제59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

사보고서에 대하여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총

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검증기관의 귀책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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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간 농림축산식품 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 수행을 제한한다.

  2.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자격을 제한한다.

  3.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

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1년 간 검증업무 수행을 제한한다.

제62조(농식품사업자금의 이월)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협중앙회 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은 제외한다)은 원칙적으로 다
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 또는 재이월하여 사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액 또는 재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

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

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재이월 가능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63조(집행잔액 등 반납)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61조제4항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 확정을 한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집행잔액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반납 받아야 한
다.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이자산정이 곤
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대상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

  2.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식품사업자금 확정을 한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반납을 명해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

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환수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

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

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전이라도 최초 정산 시에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

비율 만큼을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

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의 장

은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법」 제26조의10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종
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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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

  3.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제59조제4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및 결산서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제65조(융자 조건의 결정) ① 융자 조건은 사업자금과장이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장

과 사업자금과장과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장은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 및 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이 융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장과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6조(융자의 방법) ① 융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산림조합중앙
회, 그 밖에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
여한다.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

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등에 재대여한다.

  ③ 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에 따라 재대여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제67조(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장은 매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
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 등을 사업시행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 시군 등을 관할하는 시도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기관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 등으로 하여금 사업대상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군 등이 사업대상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

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로

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제4항에 따라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연

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

류를 사업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68조(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사업자금과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이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 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

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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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시도가 제2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11호서

식에 따라 지체없이 시군 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군 등은 제3항에 따라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사업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

(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사업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

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중 "시군 등"은 "사업시행기관"으로, "제3항"은 "

제2항"으로 한다.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때에

는 이를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촉구한 후 3개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68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6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68조제1
항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8조제4항에 따라서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

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해당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

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금 우선 집행

을 사업시행기관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

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

우(「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

실적확인전 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시행기관은 제68조제7항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8조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

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

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사업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출취급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제79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

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금액

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금

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

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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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

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6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0조(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사업지원과장은 예산으로 농협중앙회 등에 대여된 자금과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차보전 사업의 융자금의 대출마감일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단, 

예산으로 농협중앙회 등에 대여된 자금의 경우 제4호에 따라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지원과장은 사업시행기관의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해당 회계

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와 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

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대출기

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지원과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ㆍ

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

한 자금은 현지 확인ㆍ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8월 말까

지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이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이월시 동 기

간까지 융자금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사업시행기

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추가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사업지원과장은 예산으로 농협중앙회 등에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 1일 이후에 대출

이 예상되는 자금은 해당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사업시행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

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장에게 연장결과

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 중 해당 회계연도말(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연장된 금액

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

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농협중앙회등이 제4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

다.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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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는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2항제4호에 따른 반납일

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 또는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

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

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⑥ 사업시행기관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

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사업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

하는 경우는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7장 사후관리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보조금법」 제38조에 따른 위임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으로 교

부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관리책임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의 장
에게 있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시

설등을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된 농식품사업자금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

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점검ㆍ보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사업시행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 3의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

ㆍ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

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수시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농업협동조합 등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 등

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 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

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3조(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와 지방비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대
상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와 지방비의 합계가 3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설치하고 총괄반과 실ㆍ국반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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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하고, 총괄반 및 실ㆍ국 점검평가반은 반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반은 소속 공무원 및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외부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③ 실ㆍ국별 보조사업점검평가반은 매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보고

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 사업 지원조건 이행사항 및 관련 규정 준수여부

  3. 사업별 부정수급 및 비효율집행을 발생시키는 요소("핵심요소"라 한다) 집중 점검

  4.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및 제재 이행 여부

  5. 기타 집행, 사후관리 개선 및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등

  ④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매 반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점검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총괄하여 

평가한다.

  1. 사업별 관리요구도 평가 및 등급 구분

  2. 사업별 부정수급 및 비효율집행을 발생시키는 요소(이하 "핵심요소"라 한다) 선정

  3. 핵심요소에 대한 부정징후 탐지 및 점검

  4. 점검결과 사후조치 및 개선사항 관리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 및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점검 및 관리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점검 및 관리ㆍ지원에 따른 업무에 소요되

는 인력 및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정책기획관은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

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에 송부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검증 등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5조(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식품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융자 및 이차보전의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

제4항제1호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③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제2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79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등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이차보전 사업의 경

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④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제3항에 따라 대출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 조치

를 한 때에는 조치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의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시행지침서 및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제60조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또는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반
기별(6월, 12월) 현재액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
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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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

산평가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단,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

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사 등으로 하여

금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차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60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중요재산이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반환 명령된 보

조금의 전부를 반환하거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을 작

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부기등기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다.

제77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별표 4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청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
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제77조제3항 및 별표 5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환수명령된 보조금 전부를 국가

에 환수한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소속 청의 사업부서

장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

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간주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음). 다

만 제2호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대여를 승인하는 경우 대여 승인기간 만큼 잔여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하

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별표 5의 보조금 환수 기준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보조금 환수를 명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제63조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승인 및 환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⑦ 보조금외 사업비(이하 ‘융자금등’이라 한다)가 1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취득하거나 융자금등으로 

취득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중요재산을 별표4의 중요재산별 사후관리 기간의 2분의 1 기간내

에 양도하거나 2년이상 장기간 임대, 타용도 사용 또는 미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에 그 사

유와 처분내역, 사용계획 등을 미리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 사유’라 한다)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
다.

  1.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3호,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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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30조제2항1호,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

금을 교부 또는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령,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사업시

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보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경우

  5.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부도, 폐ㆍ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이하 이 조에서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

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5의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환수할 수 있

으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은 제77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보조사

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 후에 천재지변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

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사업시행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환수 또는 회수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일

  2. 제1항제2호 부터 제5호제2항까지의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개시일. 다만,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

업시행기관 등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일자

  3.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환수할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령

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

자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

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

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0

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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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이에 근거한 지침,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최소를 3회 이

상 받은 경우

  ⑥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같

은 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 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

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법」제33조

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받아「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

상 받은 경우

  ⑦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라 한다)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5항 및 제6항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

의, 보조금수령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제83조에 따라 설치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법 시행령」별표 5 또는 별표 

6에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구입ㆍ설치하지 않은 기자

재ㆍ시설의 대금을 허위로 청구하였거나 고용ㆍ교육ㆍ컨설팅ㆍ용역 등을 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재해ㆍ 방역지원, 환경보전, 수급 조절 등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계ㆍ경영ㆍ소득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은 수행배

제ㆍ교부제한 또는 지급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⑩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명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

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이하 ‘제재부가금 부

과’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보조금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

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시행기관의 장이「보조금법」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제31조제1항에 따

라 반환을 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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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을 명한 경우

  ⑫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거나 제83조에 따라 

설치된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

조급법 시행령」별표 8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구입ㆍ설치하지 않은 기자재ㆍ시설의 대금을 허위로 청구하였거나 고용ㆍ교육ㆍ컨설팅ㆍ용

역 등을 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제1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제85조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하며,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

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제33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

조의2제8항에 따라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

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⑭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 법

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과 위반행위 내용 및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1년 간 공표(이하 ‘명단공표’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게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64조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

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4.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5.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6.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⑮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결정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하여야 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

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 사유’라 한다) 지원된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외 농식품
사업자금(이하 ‘융자금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
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취급기관이 부정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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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허위자료를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2.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5조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

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중도회수 사유’

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융자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1. 부도, 폐ㆍ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3. 제75조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

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③ 사업시행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금등을 환수 및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대출실행일

  2. 제1항제2호,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

고 인정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개시일. 다만, 개시일이 명확하

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 등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일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회수하여야 한

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부정수급 사유와 제2항의 중도회수 사유(이하 이 조에서 제1항의 

부정수급 사유와 제2항의 중도회수 사유를 ‘부정수급 사유등’이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

급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정수급 등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

고,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 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완

료 후 1년 이상 영농활동 중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 피해농지를 상속받아 영농을 지속하

는 경우에 한하여 잔여대출금의 승계 및 채무자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⑦ 융자금등에 대하여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

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

을 합병ㆍ분할ㆍ승계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지원제한’이라 한다). 

다만,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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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

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⑧ 둘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정수급 사유등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제7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

다.

  ⑨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제한 기간을 100분의 50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부

정수급 사유등으로 지원제한이 2회 이상 반복된 때에는 지원제한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⑩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사유등

이 발생한 사실을 사업시행기관의 장 또는 대출취급기관 등이 확인한 일자로 한다.

  ⑪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포함된 융자사업인 경우, 제7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

은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2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1.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경우, 제7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환수 또는 회수, 제78조제5항ㆍ제6

항ㆍ제7항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78조제1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78조제14항에 따

른 명단공표 등

  2. 융자금등의 경우, 제7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환수 또는 회수, 제79조제7항에 따른 지원제한 등

  ② 부정수급 등에 따른 환수 또는 회수 관련 처분명령 및 납부기한은 제63조제2항을 적용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또는 회수의 명령을 한 

경우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제78조제

1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11항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78조제11항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

20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제83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심의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사유 등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별도 법

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81조(강제징수)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환금, 제
77조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임의처분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금, 제80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
으로 명령이 된 환수금 또는 회수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납부하도록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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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 또

는 간접보조금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2.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

한 법률」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강제징수 할 경우 반환금 또는 환수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82조(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79조제1항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정수급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한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
여야 한다.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

정수급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는 부정수급 사실을 통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79조제2항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회수 통지를 받은 대출금에 대해

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

부하여야 한다.

  1. 통지 받은 날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따른 이자(반납의

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83조(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보조
금 부정수급 방지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
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 필요시 부정수급심의 기준 

등에 관한 별도 요령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

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수행배제 등의 기간 연장 

또는 단축에 관한 사항, 처분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

행배제 등을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보조금법」제39조의2와「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

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있어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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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사업시행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

가금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

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부정수급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사업부

서의 장이 자체처리하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사업부서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⑦ 보조금 부정수급심의회는 연3 회(3월, 7월, 11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신속한 제재조치가 필요

하거나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단, 

포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분기별로 심의한다.

제84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제8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농식품사업자금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해 환수 명령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여부, 위반종류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의 위반여부,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

른 제재부가금 산정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환수명령 금액의 적정성 여부

  3.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

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보조금법」 제39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명단공표 등을 위하여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법」을 위반한 자로 결정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 사

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 위반

행위의 종류 및 예상되는 제재부가금 또는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과 관련된 사항을 통

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

액,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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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

액,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대해 보조사업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처분 사전통지) 후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아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제80조제5항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개최

를 요청한 경우, 제3항의 절차와 제5항의 절차 사이에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제85조(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1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밝
혀 보조사업자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당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가산금 부과는 제78조제13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86조(과오납의 환급)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대한 과오
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7조(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 청의 사업부서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2. 「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3. 「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4.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5.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 또는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

여 「보조금법 시행령」 제19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

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88조에 따른 명단

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2.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규정

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88조(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
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
성ㆍ운영한다.

  ② 명단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제36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다.

  ④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을 공표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해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

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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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평가 및 환류
제89조(평가원칙) 사업평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

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사업부서의 점검 및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별표 1의 농림축산식

품사업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 및 점검을 연 3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
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이 훈령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평

가를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91조(자율평가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
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율평가 대상, 절차, 방법, 일정 등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평가보고서 작성요령 및 양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포함토록 권고한 사항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

정한다.

제92조(자율평가대상 선정) 총괄부서장은 기획재정부 성과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해당 회계연도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중에서 자율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제93조(자율평가 절차)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 수립 후 사업부서장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하 ‘사업부서장’이라 한다)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에 따

라 해당 재정사업별 자율평가보고서와 근거서류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3.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평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한

다.

  4.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정사업별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

장에게 제출한다.

  5. 총괄부서장은 자체평가위원회가 실시한 재정사업별 평가결과를 해당 사업부서장에게 공개하고 일

정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접수한다.

  6.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이의신청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자

체평가위원회에서는 이를 재평가한 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7.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별 평가결과를 취합ㆍ정리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8. 자체평가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제94조(자율평가결과 후속조치) ①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
과, 미흡으로 평가받은 재정사업의 사업부서장은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 중에서 환류계
획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1. 성과관리개선대책

  2. 지출구조조정

  ② 총괄부서장은 제출받은 후속조치계획을 검토한 후 자체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 환류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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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총괄부서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및 환류계획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95조(자율평가결과 환류) ① 사업부서장은 자율평가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재정사업 운영에 반영
하여 성과중심의 사업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사업 운영에 반영해야하는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사업 운영방식 개선 및 대안 제시

    가.성과목표ㆍ지표 조정

    나.성과목표ㆍ지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등의 조정

    다.성과목표ㆍ지표의 달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의 제시

    라.그 밖에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2. 예산편성방향 제시

    가.증액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

는 경우

    나.현수준 유지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성 및 정책기여도가 보통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감액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정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통폐합ㆍ폐지 : 재정사업의 성과목표ㆍ지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정책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경

우, 재정사업 추진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해당 재정사업의 대체가능성, 정

책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통합, 즉시폐지, 단계적 폐지로 구분)

  ② 사업부서장은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성과목표ㆍ지표 등을 달성하지 못한 재정사업에 대

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편성방향 대신 재정사업의 효과성이나 정책기여도 등을 감안한 예

산편성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제96조(재정사업 평가대응) ① 총괄부서장은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에서 우리 부 재정사업 자율평
가 추진실태 및 개별 재정사업 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재정사업 사업부서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외부기관 평가대응을 위해 필요시 사업부서장에게 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부서장은 동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7조(자율평가결과 공개) ① 우리 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는 외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공개는 홈페이지 게시 등 농업인이나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

제98조(모니터링 등) ①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해당 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성과목
표ㆍ지표의 달성도, 예산집행실적, 사업방식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
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성과목표ㆍ지표 달성을 위해 재정사업별로 성과관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9조(전담기관 활용)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환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농식품정책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활용
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100조(정부사업 집행관리) 사업자금과장은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

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

  2. 사업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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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제101조(재검토 기한) 농립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하
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08호, 2024.03.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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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 제5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

프로세서 대  상 시기 주  요  내  용 e나라도움
(보조사업)

[ 기초 및 계획단계 ]

사업지침
안  내 농식품부 N-2

12월 ㆍ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

농식품사업
수요조사 자치단체 N-1

1~4월
ㆍ지자체는 농식품사업에 대한 민간수요조사 실시
ㆍN-2년도 기준으로 내역사업별 예산 계상신청(e-호조)

ㆍ다음 해 사업에 
대한 공모

예산요구 농식품부 N-1
5월

ㆍ자치단체 사업수요 및 예산반영여부 검토
ㆍ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부처안)

내역사업
확정

기재부
농식품부

N-1
9월 ㆍ신규사업, 통폐합사업 등을 반영 내역사업 확정 ㆍ내역사업 확정 및 

정보입력

가 내 시 농식품부 N-1
9월

ㆍ내역사업별 정부안에 맞추어 자치단체 사업계획 
통보 ㆍ가내시

자치단체
예산편성 자치단체 N-1

12월
ㆍ가내시된 내역사업에 맞추어 자치단체 

예산편성(e-호조)

확정내시 농식품부 N-1
12월

ㆍ사업시행 예산 확정내시 및 통보
ㆍe나라도움과 e-호조 간 사업 매핑완료 ㆍ확정내시

사업등록
접  수

농식품부
자치단체

N-1
12월

ㆍ공공기관, 단체, 협회 등 N년도 사업계획 등록
ㆍ자치단체는 민간보조사업자 안내 및 사업등록

ㆍ공모결과등록
ㆍ사업등록접수ㆍ확정

사업지침
안  내 농식품부 N

1월 ㆍ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

[ 추진단계 ]

자금배정 농식품부
자치단체

사업
연도 ㆍ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ㆍ예산배정, 사업배정

자금신청 사업
대상자

사업
연도

ㆍ공공기관, 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자 보조금 등 
교부신청 ㆍ교부결정, 지출 등

사업시행 사업
대상자

사업
연도 ㆍ사업추진 ㆍ보조금 집행

이행점검 농식품부
자치단체

사업
연도

ㆍ감독기관 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온ㆍ오프라인 
점검결과 등록관리

ㆍ집행모니터링 
결과등록

사업
실적보고

사업
대상자

사업
연도

ㆍ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ㆍ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

ㆍ실적(정산)보고서 
제출

[ 관리단계 ] OFF-LINE

성과점검 농식품부
자치단체

사업
연도 ㆍ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식품부 N+1
3월 ㆍ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    류 농식품부 N+1
4월 ㆍ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 방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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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제58조제5항 관련]

표준단가 적용대상 및 단가

구분 기준단가

냉 난 방

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구분 단가(㎡) 지원내용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

이하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ㆍ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

◦ 보온자재(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은 보온율(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보온효과 향상을 위해 보온율은 점진적으로 강화

예인식

외부권취식

11천원

이하

알루미늄 

스크린

11천원

이하

◦ 보온율(항온법 기준) 42% 이상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

이하

◦ 순환식의 경우만 지원하며, 일반 

비순환식 수막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 보온덮개 2.5천원

이하

◦ 작물별ㆍ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보온자재의 열효율 측정은 공인시험기관의 자료 활용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및 필요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설비형식 적용단가(천원/kW)

공기-공기(공급) 617

공기-물(공급) 865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 용량까지 지원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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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단가

냉 난 방

시설
<지열ㆍ지중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열 냉난방시설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 산출된 시설부하용

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 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설비형식 적용단가(천원/kW)

수직밀폐형 1,638

수평밀폐형 1,260

개방형(SCW형) 1,508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 용량까지 지원

   * 적용단가를 반영한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업대상자의 요구로 추가 사업비 

발생시,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으로 시행

 ○ 지중열 냉난방시설 : 880천원/kW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까지 지원

 ○ 폐열 재이용시설 : 1,250백만원/ha

   - 사업비 : 설치면적(ha) × 지원한도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구분 단가(천원/661㎡) 열효율 설치비 지원 내용

온수형 3,000 80% 이상

◦ 온실외부

  -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축열탱크(필요시) 

◦ 온실내부

  - 급수분배기(헤더),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온풍형 1,500 70% 이상

◦ 온실외부

  -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 단가는 난방기가격과 설치비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온실내 미설치된 목록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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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72조제4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2. 사 업 자:

   3. 지원규모:

   4. 재    원:

   5. 사 업 비:

   6. 사업기간:

                       사   업   자  ○ ○ ○

 

110cm

8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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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준공후 안내문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

하는 (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2. 사 업 자:

   3. 시설규모:

   4. 재    원:

   5. 사 업 비:

   6. 사업기간:

                                  ○○○○년   월   일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2. 사 업 자:

   3. 시설규모:

   4. 재    원:

   5. 사 업 비:

   6. 사업기간:

                                  ○○○○년   월   일

30cm

21
cm

21
cm

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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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스티커형 표지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된 것입니다.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ㅇ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ㅇ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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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60조제1항 관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  

  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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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77조제3항 관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

가. 담보제공 승인한도

 <준공시점 기준 또는 감정평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담보제공 승인한도 = 예산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기 담보설정액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예산액은 중요재산 취득에 실제 소요된 총비용(세금, 수수료 등 부대비용 제외)  

<담보제공 시점 감정평가액 적용 시>

 
담보제공 승인한도 =  감정평가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기 담보설정액

사후관리기간(개월수)

<비보조 재산과 결합된 보조 재산 공동담보물 감정평가액 적용 시>

 

담보제공 승인한도 =  감정평가액* - (보조율×보조재산가액**) - 기 담보설정액

  *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과 연계된 토지 등 포함
 **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의 감정평가액 또는 가격 추정치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산출할 경우 교부된 보조금(국고+지방보조금)은 담보의 제공대상에서 제외, 

자치단체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승인한도 차감 대상에서 제외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에서 업체의 신용상태, 경영상황, 사후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

   -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을 대출금(융자) 등으로 기 담보설정액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사후

관리기관은 담보제공 승인한도액 산출 시 기 담보설정액을 차감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기 담보설정액 대환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한도에서 기 담보설정액 차감제외를 요청하고자 하는 보

조사업자는 담보제공 승인 요청 시 기 담보설정액 대환 이행계획(대환예정일, 처리예정 금융기

관 등) 및 이행확약서를 사후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조재산을 담보 제공하여 운영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재대출은 추가 승인 불필요(다만, 기 담보제공 승인 이후 당해 재산에 대

한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권리ㆍ의무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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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금 환수기준 

  < 준공시점의 보조금을 기준으로 하거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재산상의 이득금×보조율)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환수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율 × (감정평가액 + 재산상 이득금)

다. 중요재산 양도ㆍ양수의 기준 및 절차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시ㆍ도지사(또는 농식품부장

관)에게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받아 양도ㆍ양수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중요재산을 양수하는 자가 사업지침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선정기준을 충족하

는지, 사업 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서 등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등을 점검하고 인정하여야 함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양수 받은 자가 사후관리기간에 중요재산을 사업목적에 사용하는지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중단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함

     * 양도ㆍ양수 절차에 소요된 기간과 양도ㆍ양수 전후 사업을 하지 않은 기간은 중요재산 사후
관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양도자, 양수자에게 위 내용을 교육하고 확인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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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 제35조제9항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
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
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
조의5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
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
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건물을 신축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다만,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
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한,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다만, 개별사업시행지
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
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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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
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
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
공검사는 시ㆍ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
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
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
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
안 관리되도록 시ㆍ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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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34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ㆍ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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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  

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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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ha         ㎡          ㎡         대

점적관수:

스프링쿨러: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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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

  ◦ 사업명: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

자단

체등,

회사,

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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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 제27조제2항 관련]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업무

대행기관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임대상사업          

위임사항

ㆍ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합니다.

ㆍ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ㆍ 업무대행기관은 해당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대상사업에 대한 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ㆍ 위임업무 수행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업무대행기관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유 의 사 항

※ 신청인은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보조금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조금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
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
리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조금시스템은 회원가입 및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
습니다.   
  (1) 수집항목 
     가.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인인증서, 주민번호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이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2) 수집방법 
     가. 업무용 포털 
     나.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 의한 오프라인 청구서 시스템에 입력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수집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유기간 : 탈퇴 후 5년까지 
  (2) 주민등록번호 수집고지 
     - 보존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위와같은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관리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보조금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고유식별 정보   
    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업무시스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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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아래 동의 사항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작성하십시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확인 
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 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5년

선택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보조금 시스템 업무처리를 위한 추가 정보 제공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한국재정정보원)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5년

보조사업 관리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보조금 사업 관리 5년

금융결제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 계좌이체
목적 

달성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고지 사항

처리 근거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민등록번호

보조금수령자의 자격검증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무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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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제34조제6항 관련]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비고
(기설정금액)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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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제34조제7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ㆍ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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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제36조제1항 관련]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영농경력◦후계인력 또는 조직력◦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영농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생산 또는 원료조달◦용수◦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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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제37조제1항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ㆍ
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천원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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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제56조제3항 관련]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ㅇㅇㅇ(보조사업자)

1.「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OO%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예 산 과 목: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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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조건을 위반
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중앙관서(또는 시ㆍ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재배면적 등)에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3.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벌칙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  년   ㅇㅇ월    ㅇㅇ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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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 아래 내용은 부처별 업무 참고를 위한 샘플로서 각 사업시행기관에서는 보조금법,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 등을 반영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

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ㅇㅇㅇ｣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 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

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
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
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
록 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금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금이 전체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인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
보(재배면적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
경영체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우리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

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로 사용 또는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

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
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
하여야 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픔 및 용역구매 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
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초과하는 공사 계약,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
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계약체결ㆍ집행
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ㆍ계약체결ㆍ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 장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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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직접 지원받지 않아  중요재
산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도 별표 5의  중요재산 담보제
공 승인한도 산식에 따른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산출 시 포함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
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서를 외부 검증기
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
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 또는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고로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
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전이라도 최초 정산 당시에 품목 및 품목별 구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됩니다.

  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만,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

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첨부서류 등 보조금 사용내역

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
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
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보조금으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정산완료 전까지 

부기등기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중요재산 현황을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

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할 경우 이를 농식품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
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 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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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번호 제     호

(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계획

합계
(A=B+C+D))

자부담(B) 보조금(C) 융자금(D)

1000천원 400천원(40%) 300천원(30%) 300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G+H+I))

자부담(F) 보조금(G) 융자금(H)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천원 200천원 100천원 0천원 100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대출 신청액(L) 기 대출액(K) 대출 총계(=L+K)

120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별지 제8호서식: 제58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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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제60조제4항 관련]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자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연월일 ~ 연월일            변경: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

(○○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

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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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제68조제2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배분 통지서 (사업지원과 용)

수신: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
          사업자금관리자,
          ( 농 협 ㆍ 수 협 ․ 산 림 조 합 )       
 
중앙회

접수
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농림축산식품부
(또는청)◦◦ 과 ◦◦◦◦ ◦◦◦

피확
인자

사업주관기관
(또는 시ㆍ도) ◦◦과

˙
˙
˙

˙
˙
˙
˙

˙
˙
˙
˙발신: 사업지원과

 

1. 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 . 事業資金課
의  배 정 일 20  .    .     . 4 . 事業 資 金 課

의  배 정 액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 . 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6.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지원과는 사

업주관기관(또는 시도)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1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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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제68조제3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재배분 통지서 (시도 용)

수신: ◦◦시ㆍ군ㆍ자치구
접수
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도 ◦◦과 ◦◦◦◦ ◦◦◦

피확
인자

ㅇㅇ시ㆍ군ㆍ자치구  
ㅇㅇ과

˙
˙
˙

˙
˙
˙
˙

˙
˙
˙
˙

발신: ◦◦시도

1. 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
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 .事業資金課
  의  배 정 일 20  .    .     . 4 .事業資金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 . 事 業 支 援 課 
의  배 분 일 20  .    .     .

  의  배 정 액

6.시  도  의
 재 배 분 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시ㆍ군ㆍ자치구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시ㆍ군ㆍ자치구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시도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접

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2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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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제68조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의 대출예정금액 확정 통지서

수신: 대출취급기관, 사업대상자
접수
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사업시행기관 ◦◦과 ◦◦◦◦ ◦◦◦

피확
인자

◦◦조합  ◦◦부서
˙
˙
˙

˙
˙
˙
˙

˙
˙
˙
˙

발신:  사업시행기관

1. 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
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 .事業資金課
  의  배 정 일 20  .    .     . 4 .事業資金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 .事業支援課 의  
배 분 일 20  .    .     .

  의  배 정 액

6.시  도  의
  재 배 분 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대출예정금액 확  
정   일 20   .      .      .

8.사 업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 확정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대출취급기관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시행기관은 대출취급기관출취접

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ㆍ군ㆍ자치구가 사업시행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3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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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제69조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경유: 대출취급기관

수신: (농협ㆍ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접수
확인
일  

20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ㆍ군ㆍ자치구◦◦
과 ◦◦◦◦ ◦◦◦

피확
인자

ㅇㅇ조합  ㅇㅇ부서
˙
˙
˙

˙
˙
˙
˙

˙
˙
˙
˙

발신: 사업시행기관

사업명 주    소
연  간 
예산액
(천원)

사업자
금과의 
융자한 
도  액  
배정일

사업지
원과의 
융자한
도액배
분  일

시ㆍ 도
의 융자
한도액
재배분  

일

대출예정금액
확    정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확정일  확정금액  
 (천원)

금 액 
(천원)

반납
기한 사 유성  명

◦◦◦◦
사  업 10,000,000 ’9 8 . 

5 .2 0 .
’9 8 . 

5 .2 1 .
’9 8 . 

5 .2 2 .
’9 8 . 

5 .2 3 . 5,000,000 5,000,000 ’98. 7. 
3 . 사업포기

김삿갓

◦◦◦◦
사  업 500,000 ’9 8 . 

7 .2 1 .
’9 8 . 

7 .2 2 .
’9 8 . 

7 .2 3 .
’9 8 . 

7 .2 4 . 100,000 80,000 ’98. 
10 . 5 . 폐업

김개동

 

 합 계

 (주) ◦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시행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대출취
급기관은 농협ㆍ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도의 융자한도액 재배분일” 난은 시ㆍ군ㆍ자치구가 사업시행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4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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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제70조제2항 관련]

(사업자금명)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수신: (농협ㆍ수협․산림조합)
      중앙회,사업자금관리자

접수확인

(20 .  .  .) 

소  속 직  급 성  명

확인  
자 ◦◦조합 ◦◦부서

      사업시행기관

발신: 대출취급기관

피확
인자

◦◦중앙회 ◦◦과

사업자금관리자 ◦◦과

1. 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
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 .事業資金課 의  
배 정 일   20  .    .     . 4 .事業資金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 .事業支援課 의  
배 분 일   20  .    .     .   의  배 정 액

6.시  도  의
    재 배 분 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대출예정금액 확  
정   일   20  .    .     .

8.회계 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⑤       천원

9.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명세(사업시행기관외의 기관에 통지할 경우는 생략 가능)

 ◦◦면: 김삿갓 10,000천원, 홍길동 20,000, ㆍㆍㆍㆍㆍㆍㆍ 

 ◦◦동: 김개동 15,000천원, 박문수 100,000, ㆍㆍㆍㆍㆍㆍㆍ

(주) ◦ ①=②+③+④   ⑤=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농ㆍ축ㆍ임ㆍ삼협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농협ㆍ수협․산림조합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 “6”은 시ㆍ군ㆍ자치구가 사업시행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5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록 | Ⅰ. 농촌지도사업 관련 법령 및 조례 현황    1289

[별지 제15호서식: 제70조제5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대출 마감 통지서

주 소

시
시 읍

군 면 번지 통    반

도
구 동

성 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0○○. ○○. ○○. 귀하에게 대출하기로 확정한 바 있는 ○○○○○사업의 융자한도액 ○○,○○○,

○○○천원중 ○○,○○○,○○○천원은 회계년도가 종료되어 귀하에게 대출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

                                                        20   .      .       . 

                     

( 사  업  시  행  기  관  의    장 )  (직인)  

275-016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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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제73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ㆍ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ㆍ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

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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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제73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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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제76조제4항 관련]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 시도지사)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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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제77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처분 승인신청서

□ 목적외 사용 □ 양도 □ 교환 □ 대여 □ 담보의 제공 

 1. 신 청 자

구분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개인

(법인대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2. 보조내역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지원시설 현황 용도 또는 명칭 규격(단위) 사후관리기간

토 지 ㎡ yyyymmdd~yyyymmdd

시 설 ㎡ yyyymmdd~yyyymmdd

설 비 식 yyyymmdd~yyyymmdd

장 비 대 yyyymmdd~yyyymmdd

 3. 승인신청내용

 (예시) 일시적 경영난 해소를 위한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 300백만원 근저당 설정 * 
승인신청 목적 및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도록 작성, 보조사업자가 대환 요청 시 관련 서류 제출 여부 포함

 4. 지자체 검토의견

시군구
○ 보조사업자의 발전가능성(재무현황, 경영능력), 보조시설 관리‧운영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의견 제시(승인 또는 반려)  

 5. 첨부서류

  ① 보조사업 정산결과

  ②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등록증(시설, 장비) 등 소유자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내역(당해 사업에 한함) 및 승인신청 대상 재산 상세현황(관련 사진대

장 포함)

  ④ 시설물의 감정평가액(담보제공시 해당하며, 금융기관의 감정결과도 가능)

  ⑤ 승인에 따른 향후 계획서

    * (예시) 담보제공 승인시 대출금 활용계획 등

  ⑥ 신청자의 신용평가서 또는 별지 제4호 신용조사서(담보제공시 해당)

  ⑦ 대환 이행계획서 또는 이행확약서(보조사업자의 대환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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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작성시 참고사항

 < 지원시설 현황 >
  ᄋ 시설: 공장, 창고, 축사, 퇴비사, 온실 등과 같은 건축물, 구조물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
  ᄋ 설비: 시설 내 고정․설치되어 있거나 인력으로 이동이 어려운 기계류
          (예: 숙성탱크, 발효탱크, 관정, 공조시설 등)
  ᄋ 장비: 자체동력 또는 바퀴 등이 달려있어 인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기계류
           (예: 광역방제기, 트랙터, 트레일러, 트럭 등)

 < 용도․명칭 >
  ᄋ 토지는 주요 용도(체험관 등)을 기재하고, 시설, 설비, 장비는 각각의 명칭 기재

 < 규격(단위) >
  ᄋ 시설: 바닥면적(㎡)을 기재하되, 필요시 층수, 연면적 등 병기
  ᄋ 설비․장비: 설비, 장비를 대표하는 단위(대, 식 등)를 기재
  ᄋ 토지: 면적(㎡)으로 표시하되, 필요시 필지수 등 병기

※ 승인 및 사후관리 절차 

 ᄋ 승인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확인 및
검토의견 제시

→
승인검토 및 

결과통보

(보조사업자) (시군구) (시도)

   * 필요 시 농식품부 및 양청의 사업담당과와 협의, 시도(또는 시군구)에서는 
그 결과를 ‘e나라도움’을 통해 등록 및 주기적인 관리

   * 결과통보 절차 : 시도 → 시군구 → 신청인(보조사업자)
   * 사업추진체계상 지자체가 없고 개별 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농식품부 및 

양청의 사업담당과에서 신청서 확인‧승인검토‧결과통보 등의 절차를 수행토록 함  

 ᄋ 사후관리 절차

   - 보조사업자는 승인 결과에 따른 타 용도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최종 처리결과를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식품부에 결과를 송부

< 처리결과보고(안) >

승인신청내용 승인내용 처리결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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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제80조제3항 관련] 

1. 부정수급 기본정보
보조사업 개요

사업명 00000사업 지원연도 ’2015.~

사업비

 총계 : 123,400,000천원(국고 34,567,000)  

 ▪ 00년도 : 000천원(국고 0000)  

 ▪ 00년도 : 000천원(국고 0000)  

보조사업자

법인명 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

성  명 홍길동 주민번호 00000000000

부정수급 관련 정보

부정수급

확인 경위
* 01.23일자 000의 신고에 의해 적발 등 구체적으로 서술

부정수급

내    용

* 농업인 000이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등

* 이에 대해 보조사업 대표자에 대해 사실확인서 징구

기타 * 

2. 제재 검토 기본정보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 정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금액
480천원(국고 480천원)

보조금 교부결정 

취 소 ․ 환 수 금 액 

결정 내역

*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 추진 등

제재부가금

감경․면제사유 

보조사업 수행 배제 관련 정보

보조사업 수행배제 

조치에 대한 의견
* 

보조사업 수행배제 

예외 사유

명단공표 관련 정보

명단공표 조치에 

대한 의견
* 

명단공표 제외 

사유



1296     2026년도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15.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 2024. 6. 21.] [법률 제19484호, 2023. 6. 20.,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
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
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농업기술
원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소속의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3. “농업과학기술정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농업과학
기술의 신속한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정보와 그 외의 방식
으로 표현되어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지방농촌진흥기관이 농업인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
보

      1) 농경지 토양 분석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2) 쌀 품질 분석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3) 미생물 분양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4) 농작물 병해충 진단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5)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서비스 및 이용에 관한 정보
    나.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정보
    다. 농업인등의 농작물 생산ㆍ가공 등 영농활동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

한 상담과 현장 기술지원에 관한 정보
    라.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품종개

량, 재배, 사육, 가공 등 농작물의 생산 및 이용 등을 위하여 개발된 기술로서 농업인등이 활
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정보

    마.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4.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이란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ㆍ관리ㆍ연계 

및 공동 활용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란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

석ㆍ가공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통하여 농업인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
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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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
  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
  4.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및 분석ㆍ활용
  5.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사업추진
  6.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교육훈련 및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ㆍ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지원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를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등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2.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 및 공동 활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및 수집한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

폼에 상시적으로 등록ㆍ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농업과학기술정
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에 상시적으
로 등록ㆍ변경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통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서
비스를 농업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통하여 수집ㆍ관리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연구기관, 
대학 등이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
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ㆍ관리
ㆍ제공 및 공동 활용하고, 농업인등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
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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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
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농업인ㆍ농촌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한 연구과제 및 시범사업의 발굴
  2. 농업인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상담 및 기술지도
  3. 창업지원 및 신규 농업인의 정착지원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활용

하는 경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
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
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제11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
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
다.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2.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3.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
  4.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5.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확산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 협력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2.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3.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사업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실행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과학기술을 연구 및 보급ㆍ확산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교
육훈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생산ㆍ분석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농촌진흥기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운영의 평가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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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 실적
  2.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예산

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19484호, 2023. 6. 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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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기도 농촌지도사업 관련 조례

가.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7. 18.] (일부개정) 2025-07-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경기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8.>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 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

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 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을 말한다.
4.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 서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을 말한다.
5.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 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

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 과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2조제5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장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중장기계획 등 수립) ①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경기
도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농촌진흥사업 중장기계획(이하“중장기계획”이라 한
다)과 매년 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농촌진흥사업별 중점 추진전략
3. 농촌진흥사업의 기반조성과 재원 조달방안
4. 현장애로 기술개발 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경기도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장기계획과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60퍼
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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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 및 농촌지도사업 담당 국장,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4급 이상 공무원
3. 경종·과수·화훼·축산·시설채소·가공식품 분야를 포함하는 분야별 전문가
4. 농업·농촌 관련 단체 및 협의회의 대표[전문개정 2021.10.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개정 2025.7.18.>
  1. 삭제 <2025.7.18.>
  2. 삭제 <2025.7.18.>
  3. 삭제 <2025.7.18.>
  4. 삭제 <2025.7.18.>
  5. 삭제 <2025.7.18.>
  6. 삭제 <2025.7.18.>
  ③  도지사는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연

구개발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④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실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제8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
구원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
법」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연구개발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사업”으
로, “정부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본다.[제목개정 2025.7.18.] [전문개정 2025.7.18.]

제9조(현장 수요조사) 도지사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① 도지사는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
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
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을 통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
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에 대하여 납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인단체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경우 등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8.]

제13조(통일대비 농업기술개발) ① 도지사는 통일을 대비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남
ㆍ북한 농업협력사업 추진을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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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환경 개선 기술개발ㆍ보급
2. 북한 적응 식량작물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ㆍ보급
3. 북한 적응 원예작물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ㆍ보급
4. DMZ 일원 및 접경지역의 농업자원 조사와 농업과학기술 개발ㆍ보급
5. 그 밖에 남ㆍ북한 농업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남ㆍ북한 농업협력사업 추진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농촌지도사업

제14조(농촌지도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성과와 신기술의 보급
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3. 농업·농촌 관련 단체의 조직 및 육성[전문개정 2021.10.6.]
4.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5.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도
7. 도시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과 기술지도
8.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마케팅 지원
9. 현장애로 기술개발 보급
10. 첨단농업기술 지도[전문개정 2021.10.6.]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시범사업의 실시)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
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5장 교육훈련사업

제18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3. 귀농·귀촌한 사람, 북한이탈주민(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4. 농업기계화 촉진 기술훈련 및 안전관리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도지사는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
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
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훈련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교육훈련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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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교육훈련사업의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국제협력사업

제21조(국제협력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한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분야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실행
2. 개발도상국 농업 인력에 대한 초청 및 방문에 의한 교육, 컨설팅, 연 찬회, 워크숍 등
3. 농업연구, 교육, 생산, 가공 등에 필요한 기자재, 시설, 장비 등의 지원
4. 농산물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농업기술 연수 등) 도지사는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해
당 국가의 농업 관련자에 대하여 농업기술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장 농촌진흥사업 지원

제23조(농촌진흥사업 연구·조사)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연구 또는 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농촌진흥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농촌진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연구개발 조사 및 데이터 수집에 관한 사항
2. 시험용 시료 채취 및 종자, 종묘 관련 채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가현장실증시험 수행에 관한 사항
4. 품평회, 공모, 전시 등 각종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
5. 실습교육에 따른 교육생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10.6.]

제25조(학술교류 활동 지원)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이나 관련단체 등이 농촌진흥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 대학,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다양한 학술 교류와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26조(포상)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사업 관련 업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시·군, 단체·법인 또는 개인
2. 농촌진흥사업 관련 공로가 큰 공무원
3.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10.6.]

제27조(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 농
업관련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기업, 농업인에게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
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28조(퇴직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성 활용) 도지사는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농촌진흥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7.18.]

 부칙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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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49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설치 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44) 생략
(45)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경기도농정해양국”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 한다.

  (46) ~ (62) 생략

부 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602호,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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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1.1.] (일부개정) 2024-1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촌진흥사업 중장기계획 등 수립) ①「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 2월 이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방향
2. 농촌진흥사업의 분야별 세부계획 및 예산현황
3.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례 제4조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중장기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조(경기도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조례 제5조제3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학계, 산업계 등과의 협력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도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경기도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
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기술원 소속 연구개발국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
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록 등) 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갖

추어 두어야 한다.
제8조(고유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조례 제7조의 연구개발사업 중 고유연구사업(공동연구사업, 

국제공동연구 및 수탁연구과제를 제외한 연구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해 도지사는 매년 고유연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유연구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사업의 목적
2. 연구사업의 추진내용
3. 연구사업 결과의 활용방안



1306     2026년도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유연구사업의 연구과제는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
성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9조(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조례 제7조의 연구개발사업 중 공동연구사업의 실시를 위해 
도지사는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사업의 목적
2. 공동연구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 공동연구사업 결과의 활용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동연구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1. 조례 제9조의 현장 수요조사 결과
2. 조례 제10조의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결과
3.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이전
4. 제10조의 연구개발사업의 심의·조정 결과 및 연구비 총액
④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모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동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조례 제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농업인 등 중에서 그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
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동연구사업의 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연구과제의 명칭, 연구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 보조금의 사용 및 관리
4. 공동연구 결과 보고
5. 공동연구 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공동연구 결과 평가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협약 위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연구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조정)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연구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 ① 연구개발사업 평가는 매년 분야별 중간진도관리와 하반기에 정
기평가를 실시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30조에 따른 농업기술원장이 연구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당연도 연구개발사업의 중간진도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내·외부 전문위원 10
명 내외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때 외부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회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한 외부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농촌지도사업의 범위) 조례 제14조제2항제11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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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 및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기술지원
2.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 생활 안전 관련 기술 지원
3.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4.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5. 농업인 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
6. 농업관련 신기술·신품종의 사업화를 촉진하거나 수출지원, 농·식품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보급사업
제13조(시범사업의 요건) 조례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개발 성과를 농업현장에 조기에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
2. 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3.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 유관기관, 대학 및 농업인 등이 제안한 농업기술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시범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농업기술일 것
제14조(농업인 학습단체의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계

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사업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학습단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사례 발굴·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영농과 생활 향상을 위한 선도 시범사업 추진
2. 선진농업기술 습득 및 4-H·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
3.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의 과제 및 영농활동 지원
4.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및 행사 지원
5. 농촌환경 가꾸기 및 보전활동 지원 사업
6. 농업인 학습단체 정보화 촉진 및 마케팅 사업
7. 그 밖에 농업인 학습단체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교육훈련사업의 범위) 조례 제18조의 교육훈련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농촌진흥공무원 교육
2.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경기농업대학 운영, 경기농업마

이스터대학에서 위탁받은 교육, 품목별 영농기술 교육, 도시농업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심교
육 및 소비자교육

3. 귀농·귀촌한 사람, 북한이탈주민(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신규농업인 교육 및 남북교류 협력사업
4. 농업기계화 촉진 기술훈련 및 안전관리 교육: 농업기계교육
5.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하여 착안된 교육, 세미나 및 심포지움 등

제16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등) ① 조례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말한다.
1. 소득작목 발굴, 기술습득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2. 농산물 소비촉진, 농업 경쟁력 향상 등 농업발전을 위한 각종 농업교육훈련
3. 신규 농업인 등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4. 도시 등 농촌 외 지역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관련 교육훈련
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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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기술원·시험장·연구소 등
2. 기관·단체 및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3. 작목반·개인사업장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농업행사장
5. 외부 교육훈련 기관
6.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 및 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17조(교육강사의 위촉) ① 도지사는 교육훈련사업 추진 시 필요한 전문 강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소속 농촌지도직 공무원,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훈련사업의 경비) 도지사는 교육훈련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는 교육생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위탁)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은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인력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관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교육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시설과 장비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1.7.>
제20조(경기농업대학의 운영) ① 도지사는 농업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위하여 

농업기술원에 경기농업대학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경기농업대학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과정장, 부과정장, 교육운영 담당자를 둔다.
2. 학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교학처장은 업무담당국장, 과정장은 업무담

당 과장, 부과정장은 업무담당 팀장, 교육운영 담당자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3.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며,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교육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4.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교학처장은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교무를 총괄한다.
6. 과정장, 부과정장, 교육운영 담당자는 학장 및 부학장, 교학처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

한 교육행정, 예산지원, 교육실시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③ 학장은 매년 대학 운영에 대한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을 수립하고, 교육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실
시한다.
④ 경기농업대학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 운영경비 이외에 필요한 경
비의 일부는 교육생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학장은 경기농업대학 교육생 중 출석상황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사람 및 학사운영에 공헌
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국제협력사업의 범위) 조례 제21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기술교류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추진
2. 농업기술분야 다자간협력에 관한 업무

제22조(국제공동연구의 실시) ① 도지사는 도 농업 연구‧개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공동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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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기술 또는 도 단독 기술개발로 해결이 곤란하거나 연구목표의 조기달성이 어려워 외국의 연

구기관과 공동으로 첨단·핵심 농업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제 농업 이슈 및 현안 해결에 국제간 공동대응이 필요하여 외국과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국제공동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술원 소속 연구자의 공무국외여
행, 국외직무파견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자의 초청에 필요한 항공료, 체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국제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비를 상대국(공동연구기관)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하고, 연구
개발비 집행은 상대국(공동연구기관)의 기준에 따르며 상대국(공동연구기관)이 사용한 연구비를 정산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남북한 농업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 도지사는 통일대비 농업기술 개발 및 남북농업협력사업
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조례」 및 「경기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수탁연구과제의 실시) ① 도지사는 농업기술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연구자에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그 밖의 농촌진흥관련 외부기관
의 재원으로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탁받아 연구하게 할 수 있다.
1. 도의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 중장기계획 등 연구방향에 적합한 과제인지 여부
2. 연구역량 지원을 통한 농업의 발전기여 가능성 여부
3. 도의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4. 도의 연구내용이 상이하거나 연계되는 과제인지 여부
② 수탁과제의 진도관리와 결과평가는 위탁기관의 평가지침 또는 제11조에 따른다.

제25조(현장실증연구의 실시) 도지사는 신품종 및 생산성 향상 기술 등 연구성과를 조기에 영농현장
에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현장실증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학정책연구용역)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
인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7조(포상) ①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에 업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다음 각 호의 단
체 또는 기관, 농업인 및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 발전에 업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
2.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 평가에서 입상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농촌진흥기관
3. 새로운 농업기술의 신속한 확산 등 농촌진흥사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

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매년 도지사 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기술원장이 자체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원 주관 자체행사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2. 농업관련학교의 성적 우수 졸업생 및 공로자에 대한 포상
3. 농업관련단체가 공로를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에 대한 포상

 부  칙 <2017.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042호, 202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31호, 
2024.11.7.>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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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농가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등에 사용하는 광합성균,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액상 미생물제”란 액상으로 배양한 유용미생물 생산품을 말한다.
3. “고형 미생물제”란 옥분, 대두박, 밀기울 등 농산물 원료와 유용미생물을 혼합한 생산품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제”란 액상 미생물제와 고형 미생물제를 말한다.
5. “민간 사업자”란 도내에 미생물배양센터를 두고 유용미생물제를 생산하는 민간 업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유용미생물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에 적용되는 지원 등에 관하여 다
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9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용미생물제 생산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유용미생물제 공급에 관한 사항
3. 유용미생물제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유용미생물제 생산·공급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6조(생산 및 공급) ① 도지사는 유용미생물이 도내 농가 및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도내 농가 및 수요자에게 공급하며 유상 공급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 으로 공급 할 수 있다.
1.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2.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려는 농가
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 발 생 지역 농가, 영세·취약 

등 소규모 축산농가
4. 기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유용미생물제의 생산·공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생산지원) ① 도지사는 유용미생물 공급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 하고자 하는 경기도 내 시장·군수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제 생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유용미생물제 생산 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
3. 유용미생물제 공급에 관한 비용의 일부
4. 기타 도지사가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유용미생물제의 생산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우선 공급)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을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
방을 위해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지역 농가, 영세·취약 등 소규모 농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우선 공급한다.

제9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사업의 발전 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
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유용미생물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부칙  <제5062호,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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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1.13.] (일부개정) 2017-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
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
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8조에 따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른 생산지원을 받는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부터 
생산 의뢰를 받은 민간 사업자 등이 생산ㆍ공급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동물위생시험소
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을 공급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용미생물공급신청서의 제출
2. 시장ㆍ군수의 추천
③ 도지사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유용미
생물 생산 현황, 유용미생물의 수요 및 필요성, 신청 농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급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공급가격)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
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공급대장)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대장을 갖추어 놓고 공급내용
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제5조(판매금지)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공급제한) 도지사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5조를 위반한 경우
2. 공급받은 유용미생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가 조례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유용미생물 생
산·공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신청 기한 내에 다음 연도 유용미생물 생산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의 생산 비용, 시장 가격 및 판매 가격 등을 고려하여 민
간 사업자의 지원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생산·공급 활성화) ①「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30조에 따른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 및 시ㆍ군 미생물 관련 업무 담당자와 미생물 관련 민
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생물사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미생물사업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6.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3782호, 2017.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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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유 용 미 생 물 공 급 신 청 서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 사육 또는 재배현황 :

   ※ 축산농가의 경우 축종,두수,축사면적 등, 경종농가의 경우 작목, 노지 또는 시설재배 면적 등 기재  

 ○ 사용목적 : 

 ○ 신 청 량(연간) 

구  분
액상 미생물제(ℓ) 고형 미생물제(kg)

고초균 유산균 효모 광합성균 혼합균 기타 토양개량제 생균제 기타

신청량

(년)
        

    

    

 ○ 수령횟수 : 월     회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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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내 곤충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
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곤충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
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곤충산업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곤충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
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게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곤충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도지사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도지사는 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
하는 시장·군수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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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도지사는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제10조(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경기지역 곤충산업의 종합적인 육성·지원
을 위하여 경기도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곤충산업 자원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곤충자원정책의 수립·시행 총괄
2. 곤충산업 및 곤충자료 조사·연구개발
3. 곤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
4.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
5.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 관련 시설 지원
6. 전문 곤충사육농가 육성 및 유용한 곤충자원의 산업화 추진
7. 곤충농가에 대한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8.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센터의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4589호,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16     2026년도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바.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7.18.]  (일부개정)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미생물, 곤충 등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

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
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
라 한다)을 둔다.
② 예찰·방제단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내에 둔다.

제5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총괄대책반과 병해충평가반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 단장은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원 부서장으로 한다.
②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식물방제관과 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각 반별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원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총괄대책반 : 병해충 예찰·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방농촌지도관
2. 병해충평가반 :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방농업연구관
④ 그 밖에 예찰·방제단의 구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발생정보를 주
기적으로 발표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
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시·군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시·군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6.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9. 병해충 발생 밀도 및 피해정도 평가
10.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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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식물방제관) 도지사는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
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제9조(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①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식물방제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2항에 따른 출입·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
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물방제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전문인력 등) ① 도지사는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
한다. (개정 2022.12.30.)
③ 보조인력은 예찰과 방제업무 경력자를 배치한다.
④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
야 한다.

제11조(전문교육) 도지사는 도 및 시·군의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경비
와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6.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8) 생략
(69)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0) ~ (25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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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5.3.12.] (전부개정)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와 농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농업을 통한 여가 활동 증진, 정서 함양, 공동체 활동, 일자리 지원 등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로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경기도에 주소를 두

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단

체를 말한다.

  5.“도시농업관리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텃밭”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농작물 경작ㆍ재배 또는 수목ㆍ화초를 재배하는 공간으로 다음 각 목

의 텃밭을 포함한다.

    가.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을 활용한 도시텃밭

    나.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 재활용 상자 등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상자텃밭

    다.신체적ㆍ정서적 치유와 교육적ㆍ사회적 체험을 제공하며,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해 조성한 체험ㆍ치유텃밭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도시농업과 관련 있는 도시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법 제5조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

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추진방향과 목표

  2.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3.직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5.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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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8.제13조에 따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재원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텃밭 조성 및 보급 등에 관한 사업

  2.도시농업을 통한 농업ㆍ농촌의 가치 확산 사업

  3.도시농업공동체 육성 및 지원사업

  4.도시농업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5.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6.도시농업 박람회 등 도시농업 관련 포럼, 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

  7.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8.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9.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

  10.도시농업인의 일자리 창출 및 교류에 관한 사업

  11.제13조에 따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12.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도시농업의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도시농업 관련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1.도시농업 담당 실ㆍ국장

  2.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3.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도시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그 밖에 도시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7조 각 호

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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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안건 발생 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도지사는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경기도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

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지원센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3.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도시농부의 일자리 지원) ①도지사는 농촌지역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도시농부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다.

  1.도시농업인

  2.「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②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은 도시농부가 안전한 농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근로환경 및 여

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도시농부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교류협력) ①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상호 간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간 교류 및 협력

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도시농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임대) ①도지사는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개설된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도시농업인에게 임대하며, 그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임대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임대요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임대기간: 1년으로 하되, 재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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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도시농업 조성 등) ①도지사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도시텃밭, 체험ㆍ치유텃밭을 조성하

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제16조(도시농업인등의 회원관리 등) ①도지사는 도시농업인, 도시농업공동체, 도시농업 관련기관ㆍ단체 등

(이하 “도시농업인등”이라 한다)을 경기도 도시농업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활동 수준 및 여건에 맞게 체

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도시농업인등의 회원관리 업무와 종합적인 정보 제공, 홍보, 소통, 교육지원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기도도시농업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에 따라 도시농업인등의 회원관리 업무 등에 

있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ㆍ군과 협의하여 도시농업인등의 회원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⑤도시농업인등의 회원가입 절차, 회원정보 처리, 지원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7조(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기준) ①도시농업인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이하 “관리ㆍ처리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시농업인이 제1항의 관리ㆍ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

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도시농업의 날) ①매년 4월 11일을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로 한다.

  ②도지사는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사무의 위탁) ①도지사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20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도지사는 도시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도시농업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상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5.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는 개정규정 제7조에 따른 경기도 도시농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의 위원은 개정규정 제8

조에 따라 경기도 도시농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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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5.17.] (전부개정)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작물재배 및 수확 등에 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민의 신체

적·정서적 회복을 도모하는 일련의 농업 활동과 관련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

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조제1호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

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

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세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기본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재원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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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기본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업

  2.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안전·위생 관리에 관한 사업

  5.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6.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치유농업 관련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치유농업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

  8. 제15조에 따른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지원·평가에 관한 사업

  9. 치유농업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

는 전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치유농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지원사업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치유농업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치유농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의결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

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1명

  2. 치유농업 업무담당 부서장 1명

  3. 치유농업 연구담당 팀장 또는 담당자 1명

  4. 농업인 단체 및 치유농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명

  5.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6. 의료인,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치유농업 효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사람 2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

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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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치유농업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례회를 개최하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의 공개, 수당 등은 「경기도 각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치유농업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치유

농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과 치유농업시설과의 연계 활성화 및 수요·공급 조율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컨설팅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는 치유농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치유농업사의 배치) 도지사는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를 전담하

는 부서 또는 센터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

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

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치유농업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도지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

른 농업경영체 중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협력)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농

업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절차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3.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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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시행 2023.4.11.] (일부개정) 2023-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기도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
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2.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이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화”란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작목 연
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보급 및 사업화 계획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

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 분석

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확정된 발전계획을 통보받거나, 발전계획을 
변경했을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⑤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4조의 발
전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방향

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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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천계획 수립 전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실천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기술이전·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특화작목연구단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특화작목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중복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성과의 검토·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협회 설립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경기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특화작목 조사·연구·발굴 및 개선 건의

2.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3. 사업자의 공동 홍보·마케팅·품질관리

4.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5.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

7.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협회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용화 촉진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0.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602호,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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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2025-10-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함으로써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
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개정 
2021.12.31.>
라.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음의 단체나 개인인 농촌지도자
1)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농산가공 
유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조직체를 제외한다)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각급 단위 농촌지도자회 및 생활개선회
2) 농업전문경영인: 농업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
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개정 2021.12.31.>
2. “G마크 품목”이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도우수식품을 

말한다.
3. “재해농가”란 다음 각 목의 농·어가를 말한다.
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입은 피해 농가 및 어가
나. 그 밖에 농업발전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농·어가
4. “농식품경영체”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기금의 설치·운용

제3조(설치 및 존속기한)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
상 및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와 농업전문경영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이
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10.>

제4조(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농업발전계정과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계정별로 경기도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
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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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마다 제12조에 따른 계정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자금 사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금관리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2. 융자금의 대출·상환관리
②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9조(감독과 명령) 도지사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
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각 계정별 기금을 총괄하는 실·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각 계정별 기금을 담당하는 과장
3. 기금출납원: 각 계정별 기금관리 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의 계정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업발전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정해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농림어업관련 도 소속 공무원 및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담당 국장
2. 경종·과수·화훼·축산·시설채소·가공식품 분야를 포함하는 분야별 전문가
3. 도 단위 농촌지도자회ㆍ생활개선회ㆍ농업경영인회에 해당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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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장 농업발전계정
제16조(지원 대상사업) ① 농업발전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
2. G마크 품목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농어업 경영자금
4.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해외연수를 포함한다)
5.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
6.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농업인자녀대학생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지원 대상자의 선정) 도지사는 대상사업별로 농식품경영체 중에서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해외
연수 대상자의 선정은 농·임·어업인 후계자 및 모범농가에 한정한다.

제18조(지원 방법)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은 
보조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중 제5호의 사업은 금융기관 무이자 융자에 따른 이차 보전 지원에 한
정한다.

제19조(해외연수경비 보조) 해외연수 대상자의 경비 보조는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 중 5급 상
당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20조(융자지원 및 상환)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 및 융자기간, 융자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② 제16조 각 호에 따른 융자지원 사업대상자 중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 농가에 대하여는 
융자상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그 기간 중의 이자는 감면한다.

제21조(지원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18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융자금의 회수)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농식품경영체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업을 포기한 경우
3.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농식품경영체가 다른 시·도로 전출·이전한 경우
5.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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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제5장 농촌지도자육성계정
제23조(지원 대상사업) 농촌지도자육성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품목별 생산조직체의 사업
2. 선진 해외농업연수사업
3. 농촌발전을 위한 농업인조직체의 연찬교육
4. 그 밖에 농촌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대상의 선정은 제2조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25조(사업비 지원) 제23조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3조제1호의 사업: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에게는 보조금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보조금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2. 제23조제2호의 사업: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의 5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조금 지원
3. 제23조제3호의 교육사업: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보조금 지원
4. 제23조제4호의 사업: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보조금 지원

제26조(기금 지원금 사용제한) 제25조제1호의 지원금은 비료·농약·유류·사료구입 등의 운영비나 경
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7조(기금 지원 대상사업의 취소 및 환수) ① 도지사는 기금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사업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1. 제2조제1호라목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6조를 위반한 경우
3. 사업비를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사업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0.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
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경기도 농촌지도자육
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각각 조성된 기금을 포함한 해당 기금의 모든 자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 등은 이 조례 시행일에 기금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8
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27호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신설한다. 
②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
의 부분 중 “농업발전기금”을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한다.

부  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26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
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49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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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추가설치 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43) 생략
(44)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농정해양국장”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으로 한다.
(45) ~ (62) 생략

부 칙(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7) 생략
(68)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9] ~ (255) 생략

부 칙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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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6.9.] (제정) 2025-06-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기금의 계정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③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농촌지도자육성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위원
회”라 한다)의 위원에 필요한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경영·세무 분야를 포함한다)의 전문
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해당 농업인(단체대표를 포함한
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장 농업발전계정
제3조(융자신청 및 결정 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농업발전계정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을 받고

자 하는 농식품경영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
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의 융자지원 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장·군수
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여부를 심사하
여 지원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ㆍ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
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통보서에 따라 시장·군수 및 기금의 위탁관리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식품경영체를 연 2회 이상 현지 지도ㆍ점검 등의 
방법으로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융자취급 기준 및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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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수수료 및 사무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외연수 대상자 추천 및 귀국보고) ① 조례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외연수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해외연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② 제1항의 해외연수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정한 작목별 해외연수 대상자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ㆍ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해외연수 대상자를 확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외연수 대상으로 선발되어 해외연수를 마친 농업인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해외연
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지원 등) ①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대상 사업별 융자금의 지

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융자기간과 금리는 농업발전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농업발전계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개정 2024.10.22.>

1.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경우, 개인인 농어업경영체는 3억 원 이내, 법
인인 농어업경영체는 5억 원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4.10.22.]

2. 조례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경우, 개인인 농어업경영체는 1억 원 이내, 법인인 농어
업경영체는 2억 원 이내로 한다. 다만, 「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미를 
수매할 경우,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농식품경영체는 5억 원 이내, 건조저장시설ㆍ임도정시설ㆍ쌀
가공품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농식품경영체는 2억 원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4.10.22.]

3. 삭제 <2024.10.22.>
② 조례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및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농업인자녀대학생으로 하며, 학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대출한도는 1명당 매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범위로 한다.
2. 융자 상환기간은 2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등 배분 상환, 4년제 대학은 6년 거치 4년 균등 배
분 상환으로 한다.

3. 융자금은 금융기관이 대출하고 그에 따른 이자 및 대출관련 비용 등은 기금 및 시ㆍ군에서 지원한
다.

③ 조례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를 하는 경우 그 출자한도는 농업발전계정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조례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정한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조건 등은 농업발전계정위원회에서 정
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경영체는 
2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 삭제 <2024.10.22.>
2. 삭제 <2024.10.22.>
제7조(융자금 회수) 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융자금대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지
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 대상자 중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 조치 이후 3년간,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 조치 이후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장 농촌지도자육성계정
제8조(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조례 제23조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대상사업은 사업시행 직전

년도 하반기에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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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대상 중 농업전문경영인
(이하 “경영인”이라 한다)은 매년 상반기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이하 “조직체”라 한다)는 매년 
하반기에 각각 결정한다. 이 경우 품목별생산조직체 사업지원신청, 농업전문경영인 사업지원신청, 농
업전문경인인 신청 등은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에 따르며, 도지사는 경기도농업기
술원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은 “시장·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천
한 사람 중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경영인 결정 시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해당 분야의 작목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농촌지도자
육성계정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조례 제25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군 지원사업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
센터가 없는 시·군은 해당 시·군의 담당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력육성 담당 부서에서 현지조
사를 실시하여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단체대표)이 농촌
지도자육성계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금 신청을 하도록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10조(지원금의 결정) 지원금은 조례 제25조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원금 

및 운용수익금을 감안하여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지원은 조직체와 경영인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

한 생산사업(가공·유통 포함) 중 수출전략작목과 지역의 특화작목을 생산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며,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에 따라 사업지원신청을 받아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② 조례 제25조의 보조금은 사업관리와 효과를 높이도록 경기도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
도 담당부서를 통하여 개인 및 단체에 지원하며, 경기도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의 해당사업 추진
부서는 보조금이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관리한다.
제12조(해외농업연수사업 지원) ① 조직체의 구성원과 경영인에 대한 해외농업연수 대상자는 해외

연수 계획에 따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사람 중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위
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한다.

② 해외연수를 실시한 조직체 구성원, 경영인은 귀국후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관련 행사경비의 지원) ① 조례 제25조제3호에 따라 농촌지도자육성계정에서 지원하는 

교육사업은 조직체의 강습회·연찬대회·세미나·심포지엄 등 교육적인 행사경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조직체는 행사경비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고 행사경비지원은 농촌지
도자육성계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4조(경영인의 선도활동비 지원) 도지사는 조례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인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하고, 전문기술 확산보급을 
위한 선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정액의 정례적인 수당
2. 새기술보급을 위한 현지 활동여비

제4장 보 칙
제15조(세부사항)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

한다.

부 칙(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50호, 2025.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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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품목별생산조직체 사업지원신청서

1. 조직체명:

(참여인원:      명, 대표자:        , 전화번호:         )

2. 총사업비:        천원 

3. 신청목적:

4. 사업계획

 ○ 사업명:

 ○ 사업내역:

구       분 사  업  내  역 투  자  계  획

○ 사업규모

 - 투자액

 - 연간소득(예상)

 - 기대효과

※ 사업계획서 및 명세서 등을 첨부한다.

위와 같이 사업지원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명(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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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사업지원 검토의견서

1. 현   황

조 직 체 명

사업장위치

참 여 인 원 명    (대표자 :             )

사업운영규모

기 타 사 항

2. 검토의견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 사업계획의 타당성

○ 투자액의 적정여부

○ 사업의욕 및 보급가능성

○ 조직체 운영

○ 투자효과

                                        년    월    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군수  (인)

경기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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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농업전문경영인 사업지원신청서

 
1. 성    명:                   (전화번호 :             )

2. 총사업비:         천원

3. 신청목적:

4. 사업계획 

○ 사 업 명:

○ 사업규모:                평·두

○ 연간예상소득:              천원

○ 기 대  효 과

   -

   -

※ 사업계획서 및 명세서 등을 첨부한다.

위와 같이 사업지원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경기도지사 귀하



1338     2026년도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사업지원 검토의견서

1. 현   황

대표자 명

사업장위치

사업운영규모

기 타 사 항

2. 검토의견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 사업계획의 타당성

○ 투자액의 적정여부

○ 사업의욕 및 보급가능성

○ 투자효과

                                        년    월    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군수  (인)

경기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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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추천서

□ 주    소: 

□ 성    명: ○ ○ ○(휴대전화번호:            )

□ 생년월일: 

     위 본인을 소정에 절차에 의거 심사 후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으로 추천합

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경기도농업기술원장, ○○농업시(군)기술센터소장 ․ ○○시장(군수)  (관인)

경기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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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농업전문경영인 신청서

농업전문경영인 신청서 사 진

분  야 (작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영농경력 (주작목경력)         년    (    년) 전화번호

사업장(농장) 주소
 

 

영농

규모

토지 (ha) 시설하우스 (ha) 축산 (두) 버섯 (평)
기

타계 전 답 계 유리 비닐 계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느타리 팽이 표고

                           

□ 주요경영사례

 ○ 주요업적(요약)

 ○ 경영성과

구  분
농가소득

(A)

농업소득

(B)

주작목소득

(C)

비        율

C/A C/B

최근 3년간       % %

   ○ 기대효과 및 전망

 
 
 

 ※ 주요내용의 현지 확인 조사사항 및 최근 3년간의 소득분석표를 첨부한다.

                                  년     월     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군수  (인)

경기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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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현지조사확인서

1.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

2. 현지조사 확인결과

○ 주요업적 내용

○ 주요경영 내용

○ 품성 및 공사생활 등 지역여론

○ 학습단체 가입활동 사항

○ 포상경력 및 형벌사항

○ 발전 가능성

3. 종합의견

 ○ (면적ㆍ매출액 등 재배현황 추이, 기술 노하우를 보급할 수 있는 능력 등 농업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자질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의견 기재)

                   20  년     월    일

(현지 조사자)

   소 속:     

    직:      과장          성명:        (인)



1342     2026년도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타.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3.16.] (제정) 2020-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양봉산업의 안정적이
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
고 나아가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꿀벌 사육·관리 및 병해충 방역 등에 관한 사항
4.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사업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사업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도지사는 도유림을 조성하거나 도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밀원
식물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
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연구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
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0.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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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06.] (제정) 2021-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같은 법 제3조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
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
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품종 재배 기술 연구 등에 관한 사업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시설 지원 사업
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
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소비촉진 등)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도내
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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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3.1.2.] (제정)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농업·환경·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농심을 배양하여 창조적 미래 세대 육성
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4에이치활동 단체”란 경기도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경기도 내에 위치하며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4에이치 이념
을 실천하고 확산·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 관련 전문 인력 교육 및 육성방안
  4. 그 밖에 4에이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2. 4에이치 이념의 실천 및 단체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3.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4에이치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에이치활동 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
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9조(결산보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
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검사 등) 도지사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
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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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3.6.] (제정)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
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식물과 관련한 재배·생육습성 등 특정 분류를 구분하지 않으며 관엽식물, 
다육식물, 음지식물, 수경식물, 화훼 등 인간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모든 식물과 관련 산업을 대
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발
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
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2.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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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
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
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민 및 반려식
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협력)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
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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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경기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2.] (제정) 2021-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란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주소를 가진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 교육·훈련 사업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4.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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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8.7.] (제정)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검역병해충의 발생·유입, 확산·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역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검역병해충을 말한다.

  2. “공적방제”란 도지사가 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 등 공적방제 대상 검역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검역병해충의 발생·유입을 방지하기 위하
여 예찰, 진단, 방제, 보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농가의 예방수칙 이행 여부와 권고사항 준수 여부에 대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 진단, 방제, 보상 등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로써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

  나. 토지 또는 토지·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

  2. 법 제33조에 따른 병해충 조사, 방제 및 환경정비 등 병해충 예찰, 진단, 방제 활동에 참여한 자

제6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
여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검역병해충의 종류 등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

  3. 직전년도 지원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대책 추진과제·계획·방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5.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검역병해충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이하 “검역병해충등”이라 한다)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 
정밀진단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농가 예방수칙,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8. 재원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업

  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생계안정 지원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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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역병해충 예찰 및 진단 등 모니터링에 관한 사업

  4. 검역병해충 약제 공급 등 방제에 관한 사업

  5.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의 운영에 관한 사업

  6. 검역병해충등의 정밀진단에 관한 사업

  7. 검역병해충 관련 기술개발 및 과학영농분석에 관한 사업

  8. 피해 농가 매몰지 사후관리 및 기술, 비용 지원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권고사항) 도지사는 검역병해충을 피해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과수 등 재배 농가 등을 대상
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농약 살포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농가 등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3. 검역병해충 방제에 관한 작업 및 농장 출입자 현황 기록에 관한 사항

  4. 농작업 시 작업 도구류 등 소독에 관한 사항

  5. 농가 검역병해충 발생 자진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담부서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
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의 업무 범위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등) ① 도지사는 검역병해충의 예찰, 진단, 방제, 보상 등 전문적이고 원활한 업
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의 검역병해충 예찰, 진단, 방제업무를 수
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역병해충등 분류동정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등에 관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① 공적방제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자가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또는 기본정보)

  3. 토지(임야)대장

  ③ 도지사는 공적방제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장·군
수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
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
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청구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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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생계안정 지원금 지급 등) ① 도지사는 공적방제를 이행한 자에게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산
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계안정 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손실보상금 평가단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
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단장은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되며, 부단장은 검역병해충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각 반장

  2. 해당 지역 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장

  3. 해당 지역 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장이 추천한 사람

  4.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이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평가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검역병해충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포상) ①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예찰, 진단, 방제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예찰 및 방제 활동이 우수한 시·군

  2. 예찰 및 방제 활동이 우수한 단체·법인 또는 개인

  3. 예찰 및 방제 활동에 공로가 큰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군 등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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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6.28.] (제정)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
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기능성 양잠농가”란 경기도 내에서 기능성 양잠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3. “양잠산물”이란 제1호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이에 따른 식품·소재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누에 및 재배작물의 육성·개발을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기능성 양잠산업의 경제적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전략

  4.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및 지원인력의 육성 방안

  6.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
원할 수 있다.

  1. 양잠농가의 잠종 구입 지원사업

  2.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기자재 및 양잠산물 등 가공시설 지원

  3.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한 해외 생산기지 지원

  4. 양잠과 관련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

  5. 양잠산물 등을 수출하는 농가·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지원

  6. 그 밖에 양잠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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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기능성 양잠산
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양잠인의 날) ①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도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
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경기도 양잠인의 날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양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3.5.17.>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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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5.7.18.] (제정)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
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
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
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

  3. 제7조에 따른 현장 수요조사 결과 및 분석

  4.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분석ㆍ활용

  5. 제8조에 따른 경기도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활용 사업추진

  6. 농업과학기술정보 관련 교육훈련

  7.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ㆍ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지원

  8.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4.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현장 수요조사)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
의 발굴을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하 “농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과학기술정보
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경기도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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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및 정책제안

  2.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3.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

  4. 다른 기관과의 공동협력

  5.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농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
업기술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농업기술원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정보 생산ㆍ분석ㆍ제공 지원사업

  2. 새로운 기술의 실증보급 사업

  3.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4.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5.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한 자문 사업

  6.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연구ㆍ보급확산 교육훈련 사업

  7. 그 밖에 농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개인정보 취급)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처리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
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경기도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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